
투자위험  : 

2  

[높은 위험] 

키 투자자산 (주)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위험도 을 감안하여 

1 (매  높은 위험)에서 5 (매  낮은 위험)  투자위험 을 

5단계  류하고 있습니다.  따라서, 이러한 류 에 따른 투자신탁의 

위험 에 대해 충 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  

랍니다. 

 

 

이 투자설명서는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에 대한 

자세한 내 을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

1호[주식-파생형] 수익 을 매입하 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시  랍니다. 

  

1. 합투자  명칭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 

[주식-파생형] 

2. 합투자업자 명칭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3.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ᆞ 점 

 (판매회사에 한 자세한 내 은 한 융투자협회 

(www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의 

인터넷홈페이 를 참고하여 주시  랍니다.) 

4. 작성 일 2015년 1  5일 

5. 신고서 효 생일 2016년 2  4일 

6. 모 (매출) 의 종류  

수(모 (매출) 총액) 
투자신탁의 수익 [10조좌] 

7. 모 (매출) 간(판매 간) 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 형 합투자  모 간을 

정하  아니하고 계속 모 할 수 있습니다. 

8. 합투자 신고서 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

[ 합투자 신고서] 

전자문서: 융위( 감 ) 홈페이  → http://dart.fss.or.kr 

[투자설명서] 

전자문서: 융위( 감 ) 홈페이  → http://dart.fss.or.kr 

서면문서: 합투자업자       Tel. 02-789-0300,  www.kiwoomam.com 

한 융투자협회   Tel. 02-2003-9000, www.kofia.or.kr 

판매회사           합투자업자 또는 한 융투자협회 홈페이  참조 

  

※ 효 생일  신고서의 재사항  일 가 경  수 있으며, 개 형 합투자 인 

경  효 생일 이후에도 경  수 있습니다. 

 

융위 회가 투자설명서의 재사항이 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

 의 가치를  또는 승인하  아니함을 유의하시  랍니다.  

또한 이 합투자 은「 자 호 」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

않는 실적 당상품으  투자 의 손실이 생할 수 있으므  투자에 신 을 

하여 주시  랍니다. 

 

투 자 설 명 서 



 

 
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

1. 투자판단시 신고서 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시 
참고하시  랍니다. 

 
2. 이 합투자 의 투자위험  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재사항을 

참고하고, 하의 투자경 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 신 한 

투자결정을 하시  랍니다. 
 
3. 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재 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시 

실현 다는 장은 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 다는 장은 
없습니다. 

 

4. 손실위험, 투 자산에의 투자  합투자   
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

문의 투자위험 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 
5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합투자 의 경  파생상품의 가치를 

결정하는 초 수 이 상과 다른 화를 일 때에는 당초 
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

있습니다. 
 

6.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 하며, 특히, 은행, 회사, 험회사 의 
판매회사는 단순히 합투자 의 판매업무(환매  판매행위   

가적인 업무포함)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합투자 의 가치결정에 

아무런 향을 미치  않습니다. 
 
7. 합투자 은 합투자 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는 

실적 당상품으  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
아니하며, 특히 자 호 의 적 을 는 은행 에서 

합투자 을 매입하는 경 에도 은행 과 달리 
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않습니다. 

 
8. 투자자가 담하는 선취수수  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 액  실제 

합투자 을 매입하는 액은 작아  수 있습니다. 
 
9. 후취판매수수 가 과 는 경  환매 액에서 후취판매수수 가 차감 므  

환매신청시의 상 환매 액 다 실제 수 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. 
 

10. 합투자 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 음에도 설정액이 50억  
미만(소 모펀 )인 경  산투자가 어  효율적인 자산 이 곤란하거나 
임의해  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 모펀  여 를 확인하시  랍니다. 

소 모펀  해당 여 는 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합투자업자 홈페이 에서 
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

 

 약 정   

 
 (작성 일: 2015.01.05) 

키  프런티어 뉴인덱스 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  
[펀 코 : 33569] 

투자위험  :2 [높은 위험] 
이 약정 는 ‘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

1호[주식-파생형]’의 투자설명서의 내   사항을 췌 약한 

정 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동 합투자 을 매입하  전 

투자설명서를 읽어 시  랍니다. 

키 투자자산 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 위험도 을 

감안하여 2 으  류하 습니다. 이 투자위험 은 

합투자업자가 류한 것으  판매회사의 류 과는 상이할 수 

있습니다. 

1 2 3 4 5 

매

높은

위험 

높은

위험 

간

위험 

낮은

위험 

매

낮은

위험 

 

Ⅰ. 합투자 의 개  

투자자 유의사항 

‧ 합투자 은 ｢ 자 호 ｣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않는 

실적 당상품으  투자 의 손실이 생할 수 있으므  투자에 신 을 하여 

주시  랍니다. 

‧ 융위 회가 투자설명서의 재사항이 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

 의 가치를  또는 승인하  아니함을 유의하시  랍니다.  

‧ 간이투자설명서는 신고서 효 생일  재사항  일 가 경  수 

있으며, 개 형 합투자 인 경  효 생일 이후에도 경  수 있습니다. 

‧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합투자 의 경 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

초 수 이 상과 다른 화를 일 때에는 당초 상과 달리 큰 손실을 

입거나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 

※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‘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’ 참조 

합투자  

특  

이 투자신탁은 주식 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60% 

이하를 투자하고, 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

60% 이상, 채 에 자산총액의 40% 이하를 투자하여 이자소   당소 의 

추 를 목적으  합니다. 

류 투자신탁, (주식파생형), 개 형, 추가형, 종류형 

합투자업자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(☎ 02-789-0300) 

모 [판매] 간 추가형으  계속 모  가능 모 [매출] 총액 10조좌 

효 생일 2016년 2  4일  존속 간 도  정해  신탁계약 간 없음 

판매회사 
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 또는 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

홈페이  참조 
 

종류[Class] A1 C1 

가입자격 
제한 없음 

(선취판매수수  ) 
제한 없음 

선취판매수수  납입시: 납입 액의 1.0% 이내 - 

환매수수  -  

수 

(연,

%) 

판매 0.12 1.3 

  합투자업자 수: 0.25, 신탁업자 수: 0.03, 일 사무 리회사 수:0.00 

타비  0.0191 0.0191 

총 수비  0.4191 1.5991 



 

※ 주석사항 

주1) 생략  종류(Class A-e, C2, C3, C4, C5, C-W, C-F, S)  한 세 사항은 

투자설명서 참조 

※ Class C2, Class C3, Class C4, Class C5 수익 의 전환과 하여 자세한 사항은 

‘Ⅲ. 합투자 의 타 정 ’  ‘(2) 전환절차  ’ 을 참조 

주2) 판매    수 시 : 매3개  

주3) 타비 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적으  출 는 비 ( 거래비   

융비  제 ) 에 해당하는 것으  사유 생시 합니다. 회계 간이 경과한 

경 에는 전 회계연도의 타비  비율을 추정치  사 하며, 회계 간이 경과하  

아니한 경 에는 작성일 의 타비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 사 하므  실제 비 은 

이 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 전 회계연도: 2013.01.22 ~ 2014.01.21] 

주4) 수익자는 거래비 , 타 리비   총 수‧비  이 에 추가비 을 담할 수 

있습니다. 
 

매입  

① 후 3시 이전에 자 을 

납입한 경 : 자 을 납입한 

업일 터 

제2 업일(D+1)에 공고 는 

가격을 적  

② 후 3시 경과 후에 

자 을 납입한 경 : 자 을 

납입한 업일 터 

제3 업일(D+2)에 공고 는 

가격을 적  

환매  

① 후 3시 이전에 환매를 

청 한 경 : 환매를 청 한 

날 터 제2 업일(D+1) 에 

공고 는 가격을 적 하여 

제4 업일(D+3)에 세  을 

공제한 후 환매대 을  

② 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

청 한 경 : 환매를 청 한 

날 터 제3 업일(D+2)에 

공고 는 가격을 적 하여 

제4 업일(D+3)에 세  을 

공제한 후 환매대 을  

가 

① 산정 : 당일 공고 는 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

계상 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채총액을 차감한 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

합니다)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  총좌수 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

단위  미만 셋 자리에서 4사5입하여 미만 자리  계산합니다. 

② 공시장소: 판매회사 업점,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ㆍ판매회사ㆍ 

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인터넷 홈페이  

 

Ⅱ. 합투자 의 투자정  
(1) 투자전략 

1. 투자목적 

- 이 투자신탁은 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  내주식을  시행 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

정하는 주  투자대상자산으  하고, 투자신탁자산의 100 의 60 이하를 위험회피 의 

목적으 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 하는 것을 목적으  하고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은 주식 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60% 이하를 투자하고, 

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% 이상, 채 에 자산총액의 40% 

이하를 투자하여 이자소   당소 의 추 를 목적으  합니다. 

러나 상 의 투자목적이 시 달성 다는 장은 없으며,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 이 

투자신탁과 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의 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장하  아니합니다. 

 

2. 투자전략 

-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수  유사한 수익과 위험을 갖는 것을 목적으  하는 인덱스펀 , 

KOSPI200 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 합니다. 또한, 비 수(인덱스)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

목표  하는 인핸스  인덱스(Enhanced Index) 펀  인덱스 수익률을 제하는  

포트폴리 (Core Portfolio) 에 차익거래, 유 주식의 대여 을 포함하는 다양한 초과수익 

추 전략(Enhancement Strategy)을 통하여 수대비 초과수익을 추 합니다. 러나 주식시장의 

동 으 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시 달성 다는 장은 없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은 주식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합투자재산의 60% 이하가 도  

투자합니다. 이 합투자 는 거래소에 상장 어 거래 는 주가 수파생상품을 주  편입합니다. 



 

* 비 수: KOSPI200 수 ´ 100% 

주1) KOSPI200: 한 거래소의 유가 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  종목  200종목을 대상으  산출  주가 수 ( 수현황은 

www.krx.co.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) 

주2) 비 수는 펀 설정 초 , 펀 개시일전, 펀 가 일정 모 미만일 경 , 시장 상황  펀  전략의 경, 새  

비 수의 장  비 수 정  제공이 전할 경  비 수가 경 거나, 일정 간 다른 수  체가능 합니다. 

 

3. 수익 조 

‘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’은 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

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주  투자하 , 주식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

위험평가액이 합투자재산의 60% 이하가 도  투자하여 KOSPI200 수 락에 따른 손익을 

추 하는 합투자 입니다. 따라서, 투자한 자산의 가격 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

결정 니다. 

 

4. 전문인  (2015.01.05 현재) 

 성명 생년 위 

현황 

인 다른 

합투자  수 

다른  

자산 모 

책임  

전문인  
종협 1978 팀장 

25개 

(팀공동) 

2,837억 

(팀공동) 
주1) 이 투자신탁의 은 알파 팀이 담당합니다. “책임 전문인 ”은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  결과에 대한 

책임을 담하는 전문인 을 말하며, “ 책임 전문인 ”이란 책임 전문인 이 아닌 자 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

 전략 에 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한을 가  전문인 을 말합니다. 

주2) 전문인 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한 합투자 의 명칭, 합투자재산의 모  수익률 은 

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홈페이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주3)  인 다른 합투자   성과 수가 있는 합투자 의  모: 1,012억(2개) 

 
5. 투자실적 추이 

(단위: %) 

종류 설정일 

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

20140103-

20150105 

20130104-

20140103 

20120105-

20130104 

20110105-

20120105 

20100105-

20110105 

A1 
2002.01.22 

-3.18  -3.45  8.94  -9.92  26.38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23.56  

주1) 비 수 : KOSPI200 ´ 100% 

주2) 비 수의 수익률에는 수  투자신탁에 과 는 수  비 이  않았습니다. 

주3) 연도  수익률은 해당 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  투자 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동성을 나타내는 

수치입니다. 

주4)  수익률은 과세전 이며,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  도  

확인하셔야 합니다. 

주5) 종류A(선취판매수수  과)의 수익률만 대표  재하 습니다. 다른 종류 수익 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  

랍니다. 

 

(2) 주  투자위험  위험 리 

1. 주  투자위험 

- 아래 위험 은 일  주  투자위험만을 약 설명한 것으 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  

랍니다. 

  투자위험의 주 내  

주식  

가격 동위험 

이 투자신탁은 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는 주식 에 주  투자하  때문에, 동 

주식의 가격 동으 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 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내의 

정학적 위험  투자 의 가치에 정적으  작 하는  시장의 

  제도의 격한 화에 노출  수 있습니다. 

시장수익률 

추종위험 

이 투자신탁은 시장(혹은 비 수) 수익률 달성을 목표  하  때문에 시장(혹은 

비 수) 수익률 하락에 접적으  향을 습니다. , 시장수익률 하락시 

수익률하락 어를 목적으  하는 포트폴리  조정  도의 노 을 수행하  

않음에 유의하시  랍니다. 

거래상대   유하고 있는 내  유가  을 행한 회사가 신 의 하락 또는 도 



 

신 위험 과 같은 신 사건에 노출 는 경   유가  의 가치가 하락할 수 

있습니다. 

파생상품 

투자위험 

파생상품(선물, 션에의 투자)은 작은 거 으 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대 

효과( 리  효과)  인하여 초자산에 접 투자하는 경 에 비하여 높은 

위험에 노출 어 있습니다.  

 

2. 투자위험  류 

- 이 투자신탁은 내 주가 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주식형 투자신탁이므  5단계의 투자위험   

2 에 해당하는 수 의 위험(높은 위험수 )을 가 고 있습니다.  

※ 상 의 투자위험 은 합투자업자의 류 에 의한 으 ,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

위험 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 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

투자위험 을 확인하시  랍니다. 

 

3. 위험 리 

- 추종하는 인덱스 의 추적 차를 안정적으  리하  위하여 추적 차 생 인을 석하여 

매  또는 필 시 포트폴리 를 재조정 합니다. 

- 투자신탁의 액이 정상적인 이 어  정도  현저히 낮은 경 는 투자신탁이 해  수도 

있습니다. 

 

Ⅲ. 합투자 의 타 정   
(1) 과세 

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 터 생한 이자, 당  양도차익(해 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

소 세 (개인, 인 15.4%)을 담합니다. 

- 개인의 연간 융소 (이자  당소 ) 합계액이 2천만 을 초과하는 경 , 다른 종합소 과 

합산하여 개인소 세율  종합과세 니다. 

- 상 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 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  랍니다. 

 

(2) 전환절차  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  계없이 수익 의 유 간(당해 수익 의 매수일 또는 

최초 취 일을 산일  하여 다른 종류 수익 으  전환하  위해 전환 시 적 는 당해 

수익 의 가격 적 일 를 말합니다)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 으  

자동으  전환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최초  매입하는 수익 은 Class C1 수익 에 한합니다. 

① Class C1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2 수익 으  전환  

② Class C2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3 수익 으  전환  

③ Class C3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4 수익 으  전환  

④ Class C4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5 수익 으  전환  

 

(3) 합투자 의 약 재무정  

- 투자설명서 ‘제3 . 합투자 의 재무  실적 에 한 사항’ 참조하시  랍니다. 

 

※ 상  내 과 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  랍니다. 

 

[ 합투자  공시 정  안내] 

‧ 신고서: 융감독 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 

‧ 투자설명서: 융감독 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 융투자협회(kofia.or.kr), 

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  판매회사 홈페이  

‧ 정 고서( 업 고서, 결산서류): 융감독  홈페이 (www.fss.or.kr)  한 융투자협회 

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

‧ 자산 고서: 한 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 홈페이  

(www.kiwoomam.com) 

‧ 수시공시: 한 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 홈페이  

(www.kiwoomam.com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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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 . 모  또는 매출에 한 사항 
 

1. 합투자 의 명칭  

명    칭 
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 

(펀 코 : 33569) 

클래스 

(종류) 

Class 

A1 

Class 

A-e 

Class 

C1 

Class 

C2 

Class 

C3 

Class 

C4 

Class 

C5 

Class 

C-W 

Class 

C-F 

Class 

S 

융투자협회 

펀 코  
52218 60407 68017 96094 96095 96096 96097 52277 AA924 AQ739 

 

2. 합투자 의 종류  형태 

1) 형태  종류  투자신탁 

2) 자산  종류 (주식파생형) 

3) 개 형ㆍ폐쇄형  개 형(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) 

4) 추가형ㆍ단위형  추가형(추가  자 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) 

5) 특수형태  종류형(판매 수 의 차이  인하여 가격이 다른 투자신탁) 

주1) 합투자 의 종류  형태에도 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  다양한 자산에 투자  수 있으며, 자세한 투자대상은 

제2   “투자대상”과 “투자전략” 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3. 모 정 액 

이 투자신탁은 10조좌  모  가능하며 1좌 단위  모 합니다. 단, 모 간은 정해  않았으므  

계속 모 이 가능합니다. 

주1) 모 (판매) 간동안 특 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 (판매)이 가능합니다. 

주2) 모 (판매) 간동안 판매  액이 일정 모 이하인 경  이 합투자 의 설정이 취소 거나 해  수 있습니다. 

주3) 모 (판매) 정 액이 거나 모 (판매) 정 간이 단축  수 있으며, 이 경  판매회사  합투자업자의 홈페이 를 

통해 공시 니다. 

 

4. 모 의 내   절차 

1) 모 간  모  개시 이후 특 한 사유가 없는 한 업일에 한하여 모   판매 니다. 

2) 모 장소  판매회사 ㆍ 점 

3) 모   절차 판매회사의 업일에 판매회사의 창 를 통하여 모   판매합니다. 

주1) 모 장소에 한 자세한 내 은 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의 인터넷 

홈페이 를 참고하여 주시  랍니다. 

주2)  모 (매입)   내 에 대한 자세한 내 은 “제2 . 11. 매입, 환매, 전환 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5. 인수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

 

6. 상장  매매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



 

제2 . 합투자 에 한 사항 

 
1. 합투자 의 명칭  

명    칭 
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 

(펀 코 : 33569) 

클래스 

(종류) 

Class 

A1 

Class 

A-e 

Class 

C1 

Class 

C2 

Class 

C3 

Class 

C4 

Class 

C5 

Class 

C-W 

Class 

C-F 

Class 

S 

융투자협회 

펀 코  
52218 60407 68017 96094 96095 96096 96097 52277 AA924 AQ739 

 

2. 합투자 의 연혁 

경시행일 경 사항 

2002.01.22 최초 설정 

2004.08.12 주식편입비 경  

2004.11.01 신탁업자의 합 으  인한 신탁업자 사명 경  

2005.06.07 Late Trading 적   

2005.07.26 펀 명칭 경(LG 삭제)  

2005.11.07 멀티클래스 펀  경  

2006.08.31 주식형펀 시가총액비 일 경  

2006.09.18 멀티클래스  경(A-e Class 추가)  

2006.12.11 수, 주식편입비 경(80%→90%)  

2007.03.26 투자  차입(20%) 가능 

2007.04.12 클래스 추가(C1 추가)  

2007.08.23 채 편입비 경(35%→60%)  

2008.01.31 주식편입비 경(90%이하⇒100%이하)  

2008.05.06 투자대상자산(주식선물)의 추가 

2009.05.04 

자 시장 에 따른 펀 명칭 경 을 포함한 전면개정 

(프런티어 뉴인덱스 플러스 α 파생상품투자신탁 제F-1호 

→ 리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) 

2009.05.28 
합투자업자 사명 경의 건, 합투자업자 수율 인하(연 1,000 의 4.0 → 연 

1,000 의 2.5)  장 주식형 저축혜택을 위한 투자대상의 명확화   

2009.08.14 팀 사항 경의 건 (인덱스 팀 → 인덱스&ETF 팀) 

2010.05.03 

이익  명확화, 세제 경에 따른  내  경, 자 시장  시행 (자산 고서  

자산 ㆍ 리 고서) 개정에 따른  내  경, 투자신탁의 재무  실적 에 한 

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  정  의 건  

2010.09.16 
책임 전문인 경(윤주  → ), 자 시장  시행 (임의해 ) 개정에 따른  

내  경의 건  

2010.10.25 

- Class C1의 CDSC(체감식) 판매 수율 인하 적 을 위한 CDSC 클래스 추가  존 

Class C1 수익자의 CDSC 일 적 의 건 

▪ 추가 CDSC 클래스: Class C2(판매 수율: 연 1.2%), Class C3(판매 수율: 연 1.1%), 

Class C4(판매 수율: 연 1.0%), Class C5(판매 수율: 연 0.9%) 

- 투자신탁의 재무  실적 에 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  정  

의 건  

2011.06.20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 갱신 

2012.02.28 

- 투자위험   경  투자위험  경(1  → 2 ) 

- 리은행 일 사무 리  사에 따른 일 사무 리회사 경 ( 리은행→ 리펀 서비스) 

(2011.08.08. 업개시)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신고서(투자설명서) 재무제표  실적  갱신 

2012.03.08  파생상품 투자한도 경 (10% 초과 → 60% 이하) 



 

2012.04.27 책임 전문인  경 (  → 이 아, 2012.04.16. 경) 

2012.05.18 - Class C-F 신설 

2013.04.29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 

- ‘ 업공시서식 ’ 개정에 따른  내  경 

-  개정에 따른  내  경 (공시  고서, 수익자총회 면제 사항 ) 

- 채 평가회사 추가 (에프엔자산평가) 

- 세  개정에 따른  내  경 ( 융소 종합과세 액 인하) 

2013.08.09 책임 전문인  경 ( 정익 → 주 현, 2013.08.09. 경) 

2014.03.18 

- Class S 신설 

- 자 시장   시행  의 개정사항 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 

- ‘ 업공시서식 ’ 개정에 따른  내  경 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) 

2014.09.16 

- 전문인  경(책임 전문인 : 이 아→ 종협, 책임 전문인  삭제, 

2014.08.29. 경) 

- 업공시서식 작성  개정사항 (2014.6.1) 

- 합투자업자 주소 경 

2014.12.18 

- 합투자업자 명칭 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경( 리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

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 →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

1호[주식-파생형]) 

- 업공시서식 작성  개정사항 (2014.10.01)  

2015.01.30 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 

- 세  개정사항   

2016.02.04 업공시서식 작성  개정사항(2016.01.21)  

주1) 상  연혁은 이 합투자 의 주  동 사항에 대해 일자  내 을 간략히 재한 것입니다. 

 

3. 합투자 의 신탁계약 간 

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  도의 신탁계약 간을 정하  않고 있습니다. 이 

신탁계약 간은 일 적으  투자신탁의 존속 간을 의미하는 것으  수익자의 저축 간 또는 만  의 

의미  다를 수 있습니다 

주1)   또는 합투자 약상 일정한 경 에는 강제  해 거나,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  해   수 있습니다. 

자세한 사항은 “제5 . 2. 합투자 의 해 에 한 사항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4. 합투자업자 

회 사 명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주소  연락처 
서 시 포  여의나 4  18 키 파이낸스스퀘어 

(대표전화: 02-789-0300) 

주1) 합투자업자(자산 회사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“제4 . 1. 합투자업자에 한 사항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5. 전문인 에 한 사항 (2015.01.05. 현재) 

1) 전문인  

 성명 생년 위 

현황 

주 경   이  인 다른 

합투자 수 

다른  

자산 모 

책임  

전문인  
종협 1978 팀장 

25개 

(팀공동) 

2,837억 

(팀공동) 

- 서 대학  경제학과 

- 흥 생명 Asset Management 팀 

- CJ 투자  파생상품 팀 

- 민연 공단 해 실,주식 실 

- 유 자산  인덱스 팀 

- 키 자산  알파 팀 

- 현재 키 투자자산  알파 팀장 

주1) 이 투자신탁의 은 알파 팀이 담당합니다. “책임 전문인 ”은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  결과에 대한 



 

책임을 담하는 전문인 을 말하며, “ 책임 전문인 ”이란 책임 전문인 이 아닌 자 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

 전략 에 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한을 가  전문인 을 말합니다. 

주2) 전문인 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한 합투자 의 명칭, 합투자재산의 모  수익률 은 

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홈페이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주3)  인 다른 합투자   성과 수가 있는 합투자 의  모: 2개(1,012억 ) 

주4) 위의 합투자 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 어 있  않습니다. 

 

2) 전문인  최근 경 내역  

 성명 간 

책임 전문인  
 2010.08. ~ 2012.04. 

이 아 2012.04. ~ 2014.08. 

책임 전문인  

이 아 2006.12. ~ 2012.04. 

정익 2012.09. ~ 2013.08. 

주 현 2013.08. ~ 2014.08. 

주1) 최근 3년간의 전문인  경 내역입니다. 

 

6. 합투자 의 조 

1) 합투자 의 종류  형태투자신탁, (주식-파생형), 개 형, 추가형, 종류형 

 

2) 종류형 조 

이 투자신탁은 판매 수의 차이  인하여 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 가 다른 여러 종류의 

합투자 을 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 써 이 투자신탁이 유한 종류의 합투자 은 아래  

같습니다. 

 

가. 종류  가입자격에 한 사항 

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

A1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  ) 2002-01-22 

A-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 라인)를 이 하여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  ) 2006-09-21 

C1 제한없음 2007-04-24 

C2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1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2010-10-25 

C3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2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2010-10-25 

C4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3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2010-10-25 

C5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4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2011-04-25 

C-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리계좌를 유한 자 2005-11-09 

C-F - 에 의한 합투자 ( 에 의한 것으 서 합투자 의 성 을 

가  것을 포함) 

-  시행  제 10 조제 2 항  융투자업 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

투자자 또는 가재정 에 따른 ( 의 상 이에 하는 자를 

포함) 

- 100 억 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  이상 매입한 인 

- 특정 전신탁, 험업 에 의한 일 계정  특 계정 

2012-06-26 

S 합투자 에 한정하여 투자 개업 인가를 은 회사(겸 융투자업자는 

제 합니다.)가 개설한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 으  가입한 자 

(후취판매수수  ) 

- 

 

 



 

나. 종류  수수   수에 한 사항 

종류 
수수  수 (연간,%) 

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  신탁 사무 리 

A1 
납입 액의 1.0% 

이내 

- 
- 0.12 0.25 0.03 0.0 

A-e 
납입 액의 0.8% 

이내 
- - 0.096 0.25 0.03 0.0 

C1 - - - 1.3 0.25 0.03 0.0 

C2 - - - 1.2 0.25 0.03 0.0 

C3 - - - 1.1 0.25 0.03 0.0 

C4 - - - 1.0 0.25 0.03 0.0 

C5 - - - 0.9 0.25 0.03 0.0 

C-W - - - 0.0 0.25 0.03 0.0 

C-F - - - 0.02 0.25 0.03 0.0 

C-S - 

3년 미만 

환매시 

환매 액의 

0.15% 이내 

- 0.096 0.25 0.03 0.0 

주1) 이 투자신탁의 수  수수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“제2 . 13. 수  수수 에 한 사항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7. 합투자 의 투자목적 

- 이 투자신탁은 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  내주식을  시행 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

정하는 주  투자대상자산으  하고, 투자신탁자산의 100 의 60 이하를 위험회피 의 목적으  

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 하는 것을 목적으  하고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은 주식 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60% 이하를 투자하고, 

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% 이상, 채 에 자산총액의 40% 

이하를 투자하여 이자소   당소 의 추 를 목적으  합니다. 

* 비 수: KOSPI200 수 X 100% 

주1) KOSPI200: 한 거래소의 유가 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  종목  200종목을 대상으  산출  주가 수 ( 수현황은 

www.krx.co.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) 

주2) 비 수는 펀 설정 초 , 펀 개시일전, 펀 가 일정 모 미만일 경 , 시장 상황  펀  전략의 경, 새  

비 수의 장  비 수 정  제공이 전할 경  비 수가 경 거나, 일정 간 다른 수  체가능 합니다. 

러나 상 의 투자목적이 시 달성 다는 장은 없으며,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 이 

투자신탁과 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의 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장하  아니합니다. 

 

8. 합투자 의 투자대상 

1) 투자 대상 

투자대상 
투자비율 

(자산총액대비) 
투자대상  비율 세 설명 

내주식 

내에서 

행 어 

내에서 

거래 는 

상장주식에 

60% 이상 

-  제4조제4항의 정에 의한 인 주 , 신주인수 이 

표시  것, 률에 의하여 접 설립  인이 행한 

출자 (주 상장 인 또는 코스닥상장 인이 행한 것  

유가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업공개를 위하여 행한 

공모주에 한합니다.) 

- 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

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  합니다. 

채  40% 이하 

 제4조제3항의 정에 의한 채 , 채 , 

특수채 ( 률에 의하여 접 설립  인이 행한 채 을 

말합니다), 사채 (신 평가 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 

사모사채   자산유동화에 한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

따라 행하는 사채  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 또는 



 

한 주택 융공사 에 따라 행 는 주택저당채 담 채  또는 

주택저당 은 제 합니다) 

자산유동화  40% 이하 

자산유동화에 한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 는 

사채, 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 또는 한 주택 융공사 에 따라 

행 는 주택저당채 담 채  또는 주택저당  

어음  

양도성 서 
40% 이하 

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융 이 

행ㆍ할인ㆍ매매ㆍ 개ㆍ인수 또는 하는 어음ㆍ채무 서 또는 

 제4조제3항의 정에 의한 업어음 으 서 신 이 B- 

이상인 것  양도성 서 

장내파생상품 
위험평가액이 

60% 이하 

 제5조제1항  제2항의 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(이하 

“파생상품”이라 합니다.) 

리스 거래 

채  또는 

채무 서총액

의 

100% 이하 

거래의 상대 과 서 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  시 에 환하는 

거래를 말합니다. 

합투자  

5%이하 

(ETF 30%  

이하) 

- 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행한 수익 ,  

제9조제21항의 정에 의한 합투자  

- 다만,  제234조의 정에 의한 상장 수 합투자 의 

합투자 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 투자할 수 

있습니다. 

환매조건 채 의 매도 
 총액의 

50% 이하 

을 일정 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  매도하는 경 를 

말합니다. 

의 대여 
 총액의 

50% 이하 
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

의 차입 
자산 총액의 

20% 이하 
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

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

거래 

 시행  제268조제4항의 정에 따라 수익 의 환매를 활하게 하고 

투자대 자 의 활 을 위해  

단 대출, 융 에의 

치 

합투자업자는 환매를 활하게 하고 투자대 자 을 효율적으  하  위하여 

필 한 경  아래의 으  할 수 있습니다. 

1. 단 대출(30일 이내의 융 간 단 자 거래에 의한 자 공여를 말합니다)  

2. 융 에의 치(만 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) 

 

2) 투자 제한 

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시할 수 

없습니다. 다만,    정에서 적으  인정한 경 에는 러하  아니합니다. 

  투자제한 사항 

투자비율 제한에 

한 사항 

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 시행  제84조에서 정하는 

합투자업자의 이해 계인에게 다음의 으  하는 행위. 다만, 

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계인과는 다음의 으  할 수 

없습니다. 

가. 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 대출 

나. 환매조건 매수( 을 일정 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 매수하는 경 를 

말합니다) 

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( 합투자 을 

제 하 ,  시행  제80조제3항에서 정하는 화  표시  양도성 서, 

업어음  의 어음, 대출채 ㆍ ㆍ 융위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

채 (債權)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  동일 인 이 행한   

(  인 이 행한 과  탁 을 포함합니다. 이하 

같습니다)과 을 제 한 은 각각 동일종목으  니다. 다만, 다음의 



 

경 에는 각각에서 정하는 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에 투자할 수 

있습니다. 

가. 채 , 한 은행  제69조에 따른 한 은행통화안정   가나 

자치단체가 리 의 을 한 채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100%  투자하는 경  

나. 채 , 특수채 (가.에 해당하는 것은 제 합니다)  접 률에 따라 

설립  인이 행한 어음[  제4조제3항에 따른 업어음    시행  

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융 이 할인ㆍ매매ㆍ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

해당합니다], 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터 사목 의 융 이 

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서  같은 호 가목ㆍ마목 터 사목 의 

융 이 행한 채 , 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터 사목 의 

융 이 을 한 채 (모 의 으  행한 채 만 해당합니다) 

또는 어음, 경제협 개 에 가입 어 있는 가가 행한 채 , 

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 또는 한 주택 융공사 에 따른 

주택저당채 담 채  또는 주택저당 (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에 따른 

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, 한 주택 융공사 에 따른 한 주택 융공사 또는  

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터 사목 의 융 이 을 한 

주택저당 을 말한다), 상장 수 합투자 의 합투자 에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30%  투자하는 경  

다. 동일 인 이 행한 (  인 이 행한 과  

탁 을 포함합니다. 이하 동일합니다)의 시가총액이 100 의 10을 

초과하는 경 에  시가총액 비  투자하는 경 . 이 경  시가총액비 은 

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또는 해  시장  매일의  의 

최종시가의 총액을  시장에서 거래 는 모 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

액으  나눈 비율을 1개 간 평 한 비율  계산하며, 매  말일을 으  

산정하여  다음 1개 간 적 합니다. 

3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  동일 인 이 행한  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

투자하는 행위 

4.  시행 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건을 갖추  못한 자  장 파생상품을 

매매하는 행위 

5. 파생상품의 매매  하여 초자산  동일 인 이 행한 (  인 이 

행한 과  탁 을 포함)의 가격 동으 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

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

6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채총액을 뺀 

가액의 100 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

7. 같은 거래상대 과의 장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  위험평가액이 이 

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

8. 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행한 전체 에 대한 취 액이 이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100 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

9. 투자신탁재산을  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선 제하고 잔여재산이 

있는 경 에 한하여 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 에 투자하는 행위 

투자비율 제한의  

① 다음의 1의 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합투자 약 제18조제1항제1호 

내  제5호의 정은  투자한도를 적 하 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4호  

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에는 투자비율을 위 한 날 터 15일 이내에  

투자한도에 적합하도  하여야 합니다. 

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터 1 간 

2. 투자신탁 회계 간 종 일 이전 1 간 

3. 투자신탁 계약 간 종 일 이전 1 간 

4. 3 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 청 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10%를 초과하는 경  

5. 투자신탁재산인   자산의 가격 동으  합투자 약 제18조 제1항제1호 



 

내  제5호의 정을 위 하게 는 경  

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피하게 합투자 약 제18조제1항제6호 

내  제10호, 제19조제1항제2호 내  제3호, 제5호 내 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

초과하게 는 경 에는 초과일 터 3개 ( 도 으  처 이 가능한 

투자대상자산은  처 이 가능한 시 )는 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 

니다.  

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동 

2. 투자신탁의 일 해  

3. 담 의 실행  리행사 

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을 행한 인의 합  또는 할합  

5.  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 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 경  

③ 합투자 약 제18조제1항제7호  제19조제1항제2호, 제5호 내  제7호의 정은 

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터 1개 는 적 하  아니합니다. 

 

9. 합투자 의 투자전략, 위험 리  수익 조 

※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위험 리가 시 달성 다는 장은 없습니다. 

※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위험 리는 시장상황의 동 또는 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  없이 

경 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  경  투자전략  위험 리 내 은 경 (또는 정정신고) 후 

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 정입니다. 

 

1) 투자 전략  위험 리 

가. 투자전략 

① 주식에 대한 투자전략 

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 

②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전략 

- 주식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합투자재산의 60% 이하가 도  투자합니다. 이 

투자신탁은 거래소에 상장 어 거래 는 주가 수파생상품을 주  편입합니다. 

- 주가 수파생상품은 작은 거 만으  인덱스 추종이 가능한 리  상품으  개 주식으  

성  인덱스 스켓 매매에 비하여 거래가 간편하고 가  현 이 가하는 장점이 있으나, 

주가 수파생상품 자체의 수  에 따라 인덱스  일시적인 리가 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

주가 수파생상품은 만 가 존재하는 상품이므  (Roll-over)에 따른 비 이 생하며, 

개 주식과 마찬가  시장의 락에 따른 위험에 노출 니다. 

③ 채  에 대한 투자전략 

-  제4조제3항의 정에 의한 채 , 채 , 특수채 ( 률에 의하여 접 설립  인이 

행한 채 을 말합니다), 사채 (신 평가 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 자산유동화에 

한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사채  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 또는 

한 주택 융공사 에 따라 행 는 주택저당채 담 채  또는 주택저당 은 제 합니다) 

(이하 “채 ”이라 합니다) 에 합투자재산의 40%이하를 투자합니다. 

- 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융 이 행ㆍ할인ㆍ매매ㆍ 개ㆍ인수 또는 하는 

어음ㆍ채무 서 또는  제4조제3항의 정에 의한 업어음 으 서 신 이 B- 이상인 

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합니다)  양도성 서 에 합투자재산의 40% 이하를 투자합니다. 

- 자산유동화에 한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 는 사채, 주택저당채 유동화회사  

또는 한 주택 융공사 에 따라 행 는 주택저당채 담 채  또는 주택저당  (이하 

“자산유동화 ”이라 합니다) 에 합투자재산의 40% 이하를 투자합니다. 

④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수  유사한 수익과 위험을 갖는 것을 목적으  하는 인덱스펀 , 

KOSPI200 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 합니다. 또한, 비 수(인덱스)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

목표  하는 인핸스  인덱스 (Enhanced Index) 펀  인덱스 수익률을 제하는  

포트폴리 (Core Portfolio) 에 차익거래, 유 주식의 대여 을 포함하는 다양한 초과수익 

추 전략(Enhancement Strategy)을 통하여 수대비 초과수익을 추 합니다. 러나 주식시장의 

동 으  인하여 이 합투자 의 투자목적이 시 달성 다는 장은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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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 합투자 는 인덱스 초과수익 추 를 위하여 회 생시 적 적인 매매전략을 사하므  

빈 한 매매  인하여 매매비 이 가할 수 있습니다. 매매비 의 가는 합투자 의 비 의 

가를 야 할 수 있습니다. 

⑥ 비 수 

이 합투자 의 실적 비 를 위해 비 수를 ‘KOSPI200 수 X 100%’  정했습니다. 

주1) 비 수는 펀 설정 초 , 펀 개시일전, 펀 가 일정 모 미만일 경 , 시장 상황  펀  전략의 경, 새  

비 수의 장  비 수 정  제공이 전할 경  비 수가 경 거나, 일정 간 다른 수  체가능 합니다. 

※ 수 소개 (2015.01.12. ) 

- 수명 : KOSPI200 

- 성종목수 : 200종목 

- 일 : 1990년 1  3일 ( 수: 100pt) 

- KOSPI200은 주가 수선물  주가 수 션의 거래대상으  개  주가 수 서, 선물  

션거래에 적합하도  유가 시장에 상장  전체 종목 에서 시장대표성, 업종대표성  

유동성 을 감안하여 선정  200종목을 성종목으  합니다. (유동주식 가  시가총액 식) 

- 업종  성현황 :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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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비 수에 한 정 는 자  작성일 현재  인덱스 산출  또는 수정 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

정 를 토대  작성 었으며, 비 수 산출 의 판단에 따라 성종목 또는 산출  이 경  수 있습니다. 

비 수에 한 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 수 산출 의 홈페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
(참고 : http://www.krx.co.kr/por_kor/m1/m1_4/m1_4_3/m1_4_3_2/UHPKOR01004_03_02_01.html) 

 

[허  추적 차의 위 & 포트폴리  재조정 주    ] 

① 당사는 인덱스 침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적 차 리  포트폴리  리 런싱을 

실시합니다. 

② 매 3개 에 한 씩 정 적으  포트폴리 를 점검하여 리 런싱을 실시함을 칙으  하 , 최근 

3개 동안 당차감후 수익률이 펀 의 수 대비 1%p 이상 하회할 경  수시 리 런싱을 

실시합니다. 단, 선물 이시스  포트폴리  이 의 향은 제 니다. 또한, 인덱스의 정 경 

 대한 경이 있을 경  포트폴리 를 재조정합니다.  

③ 적 한 내 침 경 절차에 따라 인덱스 침이 경  수 있으며 에 따라 추적 차  

리 런싱에 한 도 경  수 있습니다. 



 

 

나. 위험 리 전략 

① 추종하는 인덱스 의 추적 차를 안정적으  리하  위하여 추적 차 생 인을 석하여 

매  또는 필 시 포트폴리 를 재조정 합니다. 

② 합투자 의 액이 정상적인 이 어  정도  현저히 낮은 경 는 합투자 가 

해  수도 있습니다. 

 

2) 수익 조 

‘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’은 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

내에서 행 어 내에서 거래 는 상장주식에 주  투자하 , 주식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

위험평가액이 합투자재산의 60% 이하가 도  투자하여 KOSPI200 수 락에 따른 손익을 

추 하는 합투자 입니다. 따라서, 투자한 자산의 가격 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

결정 니다. 

 

10. 합투자 의 투자위험 

- 이 투자신탁은 을 장하 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 의 전  또는 일 에 대한 손실의 

위험이 존재하며, 투자 액의 손실 내 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 투자자가 담합니다. 

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 아니합니다. 또한, 

합투자 은 합투자 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는 실적 당상품으  자 호 에 

따라 험공사가 호하  아니하며, 특히 자 호 의 적 을 는 은행 에서 

합투자 을 매입하는 경 에도 은행 과 달리 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

않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은  제93조 정에 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합투자 이므  위험에 한 

표의 개   위험에 한 표가 공시 니다. 

-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으  하다고 판단 는 위험을 재한 것이며, 생 가능한 모  

위험을 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 또한, 향후 과정 에서 현재 는 상하  

어  위험이 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하  않다고 판단 어 재에 누락 어 있는 위험의 

정도가 커져  위험으 터 심각한 손실이 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

 

1) 일 위험 

  투자위험의 주 내  

투자 에  

대한 

손실위험 

이 투자신탁은 실적 당상품으  투자 리  전액이 장 또는 호  않습니다. 따라서 

투자 의 전  또는 일 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액의 손실 내  감소의 

위험은 전적으  투자자가 담하며,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 어떤 당사자도 

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 아니합니다.  

주식  

가격 동위험 

이 투자신탁은 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는 주식 에 주  투자하  때문에, 동 주식의 

가격 동으 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 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내의 정학적 위험  

투자 의 가치에 정적으  작 하는  시장의   제도의 격한 화에 

노출  수 있습니다. 

파생상품 

투자위험 

파생상품(선물, 션에의 투자)은 작은 거 으 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대 

효과( 리  효과)  인하여 초자산에 접 투자하는 경 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

노출 어 있습니다.  

리 동위험 

투자적격  이상의 신 을 가  채무 에 투자할 정이나, 투자적격 의 

채무 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 의 리 동에 따라 채무 의 가격이 

동  수 있습니다. 일 적으 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 의 가격 상승에 의한 

자 이 이 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손실이 생합니다. 따라서 채무 을 

만  유하  않고 도에 매도하는 경 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 이 

생할 수 있습니다. 

 

2) 특수위험 

 투자위험의 주 내  



 

추적 차  

생위험 

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수 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 투자목적으  하고 있으나, 

투자신탁 수, 해 파생상품 의 매매시 시장충격  비  출, 상/하한가, 거래정 , 

대량 또는 빈 한 설정/해  으  인한 미체결, 당사 활  모델의 수추적 리 으  

현실적 제한으  인하여 추적대상 수 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  아니할 가능성이 

있습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

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 차  인하여 상하 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. 

거래상대    

신 위험 

유하고 있는 내  유가  을 행한 회사가 신 의 하락 또는 도 과 같은 

신 사건에 노출 는 경   유가  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

시장수익률 

추종위험 

이 투자신탁은 시장(혹은 비 수) 수익률 달성을 목표  하  때문에 시장(혹은 비 수) 

수익률 하락에 접적으  향을 습니다. ,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어를 

목적으  하는 포트폴리  조정  도의 노 을 수행하  않음에 유의하시  랍니다. 

세  개정 에  

따른 과세 위험 

투자신탁과 한 과세내 은 정  정책이나 입 과정 에서 경  수 있으며, 

합투자업자는 설명서상의 과세 이 정확하다는 것을 장하  아니하므  다 

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한 세제 은 세무전문가 의 상담이 필 합니다. 

특히, 2008년 10  시행  적립식 주식형펀 의 세제 대에 해당 는 투자자의 경 , 

적립 간 도에 적립계약을 해 (일 해  포함)할 경 에는 이미 았던 세제혜택(비과세 

 소 공제)이 추 니다. 또한, 환매수수 가 과 는 간 에 해 (일 해  포함)할 

경 에는 이미 았던 세제혜택(비과세  소 공제)이 추  뿐만 아니라 환매수수 도 

과 니다. 러므  적립 간 도에 적립계약을 해 (일 해  포함)할 경 에는 가 적 

투자시점에 자 의 성격 을 감안하시어 신 히 검토하시  랍니다. 

 

3) 타투자위험 

 투자위험의 주 내  

유동성 위험 

시장 모 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 하 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  투자대상종목의 

유동성 족에 따른 환 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생할 수 

있습니다. 

순자산가치 

동위험 

환매청 일과 환매 가격 적 일이 다르  때문에 환매청 일 터 환매 가격 

적 일 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니다. 이  인하여 실제 

환매대 은 환매청 일의 상 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환매청 일의 평가액 대비 

손실이 생할 수 있습니다. 

대량환매 

위험 

이 투자신탁에  대량환매가 생할 경 에는 환매자 을 선적으  조달해야 

합니다. 이  인하여 전략을 유 하거나 효과적으  전략을 사 하는데 있어 일  

제약을 을 수 있고, 이는 환매  합투자   잔존 합투자 의 가치에 손실을 

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 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. 

환매연 위험 

환매 형 합투자 가 아님에도 하고, 신탁재산의 에 있어 상치 못한 정치, 

경제상황  정 의 조치, 세제의 경 에 따라 신탁재산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, 

환매에 대응하  위한 자산의 도매각이 어 는 의 사유  인하여 환매가 연  수 

있습니다. 또한 환매연 의 사유가 해소 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  위한 자산의 도매각 

 환매 연  에 생한 타 사유  상황 으 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생할 수도 

있습니다. 환매가 연 는 사유에 대해서는  투자설명서 ‘제2  합투자 에 한 

사항’의 ‘11. 매입, 환매, 전환 ’을 참고하시  랍니다.  

실무상 

위험 

( 가격 

류 ) 

합투자업자는 실무상 류를 최소화하  위해 최선의 노 을 경주할 것이나, 

이나 험과는 달리 합투자  조는 잡한 결제과정  현  과정으  

이 어져 있  때문에 주문  결제상 류 이 뜻하  않게 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

실무상 류는 가격 류의 인이 도 합니다. ( 합투자업자 은 책사유가 

있는 경  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) 

리행사 위험 

이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서 유 에 대하여 재량 을 가 고 의결 이나 매수청  

 타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리행사  하여 합투자재산의 경제적 

가치를 대시키고 투자자의 익을 호할 수 있도  신의성실을 다하 만 럼에도 

하고 리행사 결과가 합투자재산의 가치에 정적인 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



 

상 당 

위험 

이 투자신탁이 유하는 에 대하여 당락 으  각 종목  상 당액을 추정하여 

당해 투자신탁의 가격에 합니다. 이 때 상 당 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

확정 는 실제 당 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확정  실제 당 액이 상 당 액 

다 적어  경 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

거래  위험 

이 투자신탁이 유한 은 시장의 폐장, 휴장 또는 전산 류, 천재  의 

가피한 사유  매매거래가  수 있고 합 , 할 과 같은 업행위가 이 어 는 

과정에서 해당 의 거래가  수 있습니다.  

해당 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고 추후 거래가 재개 어 다시 평가가 이 어  

때  적절하게 가치를 시키 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  때 일시에 가격이 

에 따라 수익률 동이 크게 생할 수 있습니다. 

합투자  

해 (해산)의 위험 

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또는 

투자신탁이 설정 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

경  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 하거나,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  미달하고 

3개 이 경과  때  순자산 미달상태가 계속 는 경  융위 회가 을 취소하는 

의 사유 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합투자 가 해  또는 해산  수 있습니다. 

세   

위험 

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 과 이나 은 정 의 정책적 판단 에 의해 경  

수 있으며, 특히 투자자의 위에 따라 각  다른 과세 이 적 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

과세에 한 사항은 투자자 인의 재산상태 을 고 하시어 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 

추가적인 확인을 장합니다. 

과세당 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 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생한 

손익과 세 을 내  않아도 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생한 손익으  할 수 있습니다. 

여 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 이 과  않는다는 의미이 도 하 만 손해를 

더라도 이를 손실  인정하  않는다는 의미이 도 합니다. 이에 따라 

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 경 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생한 수익이 있다면 

결과적으 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생한 경 라도 세 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할 수 

있습니다. 

*과세대상자산의  : 해 투자시 환차손익, 채 투자시 이자수익  

*비과세대상자산의  : 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

 

4) 이 합투자 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

- 이 투자신탁은 내 주가 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주식형 투자신탁이므  5단계의 투자위험  

 2 에 해당하는 수 의 위험(높은 위험수 )을 가 고 있습니다.  
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 으  투자하여 내의 경제여건의 화  내 주식  주식  

파생상품이 상 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내 주식  주식  파생상품과  높은 수 의 

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 손실이 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  투자자에게 

적합합니다. 

대수익률

위험
55

44

33

22

11

이 투자신탁의 위험 류

저 고

고

이
투자신탁의
위험

 
 



 

<투자위험  > 

 류  
위험평가 

점수 
합투자  시 

Level 1 
매  높은 

위험 
20점미만 

- 주식 에 합투자 약상 최저 60% 이상 투자하는 합투자  

(다만, Level2에서 정한 인덱스 전략 주식형 합투자 는 

제 ) 

- 비 장형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(-15%) 이상인 

조화상품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- 동산실물(상가 )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(개 형/임대형 

포함) 

Level 2 높은 위험 20점이상 

- 주식 에 합투자 약상 최대 50%이상 투자하는 

합투자 (주식혼합)  

- 내 주식시장 수를 추적 대상으  하는 인덱스 전략 주식형 

합투자   KOSPI200 수를 추적 대상으  하는 인덱스 

전략 주식파생형 합투자 . 다만, 

상장 수 합투자 (ETF)  파생-전환형 합투자 는 제  

- 비 장형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(-15%) 미만인 

조화상품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3 간 위험 40점이상 

- 주식 에 합투자 약상 최대 50%미만 투자하는 

합투자 (채 혼합) 

-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0% 이하인 조화상품에 주  

투자하는 합투자  

- 합투자 약상 하이일  채 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4 낮은 위험 60점이상 

- 공채  투자적격 (BBB-이상) 채 에 최소60%이상 투자하는 

합투자  

- 장내차익거래목적 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5 
매  낮은 

위험 
80점이상 

- 모  유형의 MMF 

- 공채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주1)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1 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5  5단계  

펀 의 위험수 을 류하고 있습니다. 

※ 상 의 투자위험 은 합투자업자의 류 에 의한 으 ,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

위험 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 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

투자위험 을 확인하시  랍니다. 

 

11. 매입, 환매, 전환  

1) 매입 

가. 매입 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은 판매회사 업시간  판매회사 창 에서 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

다만, 판매회사에서 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 , 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.  

 

나. 종류  가입자격 

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 의 종류  가입자격은 아래  같습니다. 

Class  판매  

Class A1 수익 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  ) 

Class A-e 수익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 라인)를 이 하여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  

) 

Class C-W 수익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리계좌를 유한 자 

Class C1 수익  납입 액에 계없음 

Class C2 수익 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1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


 

Class C3 수익 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2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
Class C4 수익 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3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
Class C5 수익  
납입 액에 계없이 판매수수 가  않음  

(C4클래스 수익  1년이상 유자 자동전환) 

Class C-F 수익  - 에 의한 합투자 ( 에 의한 것으 서 합투자 의 

성 을 가  것을 포함) 

-  시행  제 10 조제 2 항  융투자업 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

투자자 또는 가재정 에 따른 ( 의 상 이에 하는 

자를 포함) 

- 100 억 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  이상 매입한 인 

- 특정 전신탁, 험업 에 의한 일 계정  특 계정 

Class S 수익  합투자 에 한정하여 투자 개업 인가를 은 

회사(겸 융투자업자는 제 합니다.)가 개설한 라인 판매시스템에 

회 으  가입한 자 (후취판매수수  ) 

 

다. 매입청 시 적 는 가격 

매입청 시 적 는 가격은 아래  같으며, 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

거래전표에 표시  시간으  하여 처리합니다. 

① 후 3시 이전에 자 을 납입한 경 :  

자 을 납입한 업일 터 제2 업일 (D+1)에 공고 는 가격을 적  

② 후 3시 경과 후에 자 을 납입한 경 :  

자 을 납입한 업일 터 제3 업일 (D+2)에 공고 는 가격을 적  

자금납입일(3시이전) 기준가 적용일

자금납입일(3시경과후) 기준가 적용일

D D+1 D+2

 
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 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가격은 1,000 으  합니다. 

* 다만, 2010년 10  25일에 Class C1에서 다른 종류의 수익 으  일 전환처리 는 경 에는 

전환 전 가격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 

 

2) 전환 

가. 수익 의 전환 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  계없이 수익 의 유 간(당해 수익 의 매수일 또는 

최초 취 일을 산일  하여 다른 종류 수익 으  전환하  위해 전환 시 적 는 당해 

수익 의 가격 적 일 를 말합니다)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 으  자동으  

전환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최초  매입하는 수익 은 Class C1 수익 에 한합니다. 

① Class C1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2 수익 으  전환  

② Class C2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3 수익 으  전환  

③ Class C3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4 수익 으  전환  

④ Class C4 수익 의 유 간이 1년 이상인 경  : Class C5 수익 으  전환  

- 상  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  상 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, 전환일이 업일이 아닌 

경 에는 익 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.  

- 상  정에도 하고 수익자의 환매청 에 따라 해당 수익 의 환매절차가 행 인 경 에는 

당해 환매청 에 대한 환매대 일의 익 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. 

* 추가설정과 계없이 최초매수일을 으  유 간을 계산합니다. 

 

나. 수익  전환시 가격   

수익  전환시 적 는 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 의 가격으  합니다 

 



 

<2010년 10  25일 이전, 수익 에 가입한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> 

① 2010년 10  25일 이전에 Class C1 수익 에 가입한 수익자는 상 의 가. 수익 의 

전환 에도 하고 Class C1 수익 의 최초매수일을 산일  하여 당해 수익 의 총 유 

간에 따라 Class C2 수익 , Class C3 수익 , Class C4 수익 , Class C5 수익 으  

2010년 10  25일에 자동으  전환합니다. 

②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 을 다른 종류의 수익 (Class C2, Class C3, Class C4, Class C5 

수익 에 한합니다)으  자동으  전환하는 경 에는 당해 수익 의 최초 전환일에 계없이 

2010년 10  25일 이전 매입한 Class C1 수익 의 최초매수일을 산일  하여 유 간을 

산정합니다. 

 

3) 환매 

가. 수익 의 환매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은 판매회사 업시간  판매회사 창 에서 접 환매 청 하실 수 있습니다. 

또한,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라인 환매청 를 할 수 있습니다. 

 

나. 환매청 시 적 는 가격 

환매청 시 적 는 가격은 아래  같으며, 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

거래전표에 표시  시간으  하여 처리합니다. 

① 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 한 경 :  

환매를 청 한 날 터 제2 업일(D+1)에 공고 는 가격을 적 하여 제4 업일(D+3)에  

세  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 을 합니다. 

② 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 한 경 :  

환매를 청 한 날 터 제3 업일(D+2)에 공고 는 가격을 적 하여 제4 업일(D+3)에  

세  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 을 합니다. 

환매청구일

(3시이전)
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

환매청구일

(3시경과후)
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

D D+1 D+2 D+3

 
③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, 업무정  의 사유(이하 “해산 ”)  인하여 환매청 에 응할 수 없는 

경 에는  시행 칙에서 정하는 에 따라 합투자업자에 접 청 할 수 있으며, 

합투자업자가 해산 으 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에는 신탁업자에 접 청 할 수 

있습니다. 

 

다. 환매수수  

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 를 과하  않습니다. 

 

라. 매입청   환매청 의 취소(정정) 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의 매입청   환매청 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 일  환매청 일 

15시[ 후 3시] 이전 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5시[ 후 3시] 경과 후 매입청   환매청 를 한 

경 에는 당일  판매회사의 업가능 시간 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

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  시간으  하여 처리합니다. 

 

마. 수익 의 일 환매 

수익자는 유한 수익  좌수  일 에 대하여 환매를 청 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수익  의 

일 에 대한 환매를 청 한 경  판매회사는  수익 을 환매하고, 잔여 에 대하여는 새  

수익 을 합니다. 

 

. 수익 의 환매연  

① 합투자 약 제26조의 정에 의하여 수익 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



 

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 을 할 수 없게  

경  합투자업자는 수익 의 환매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

- 투자신탁재산의 처 이 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

� 뚜 한 거래  의 사유  투자신탁재산을 처 할 수 없는 경   

� 시장이나 해  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 ,  에 이에 하는 사유  

투자신탁재산을 처 할 수 없는 경  

� 천재 ,  에 이에 하는 사유가 생한 경   

-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 가 있는 경 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

� 도 생 으 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 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 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

해칠 염 가 있는 경  

�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 에 응하는 경 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

해칠 염 가 있는 경  

� 대량의 환매청 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 가 있는 경   

- 환매를 청 거나 은 판매회사ㆍ 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이 해산 으  인하여 

수익 을 환매할 수 없는 경  

- 위의 사유 에 하는 경 서 융위 회가 환매연 가 필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

② ①의 정에 의하여 수익 의 환매를 연 한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 한 날 터 6주 

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.  

-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 에는 환매대 의 시     

- 환매연 를 계속하 는 경 에는 환매연 간 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 의 시   

 

- 일 환매를 하는 경 에는 환매연 의 인이 는 자산의 처리   

③ 환매연 간 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 의 행 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  

④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 의 환매에 한 사항을 정하  아니하거나 환매에 하여 

정한 사항의 실행이 가능한 경 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 

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한 사항이 결의 거나 환매를 계속 연 하는 경  합투자업자는 체 

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 판매회사에게 통 하여야 합니다.  

-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한 사항을 결의한 경   

� 환매에 하여 결의한 사항  

� 환매가격 

� 일 환매의 경 에는  뜻과 일 환매의 모 

- 환매연 를 계속하는 경   

� 환매를 연 하는 사유  

� 환매를 연 하는 간  

� 환매를 재개하는 경  환매대 의   

� 환매를 재개하는 경 에 환매가격  환매대 의 시  

� 일 환매의 경 에  뜻과 일 환매의 모 

⑥ 환매연 사유의 전  또는 일 가 해소 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가 

연  수익자 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 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에 따라 환매대 을 

합니다.  

- 환매연 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 :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에 따라 환매대  

  

- 환매연 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 : 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에 따라 

환매대  . 이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연  수익자총회를 개최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 

⑦ ⑤  ⑥의 정에 의한 통 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  하여야 하며, 합투자업자는  통 를 

한 탁결제 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 

⑧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 가 ①에 의한 환매연 사유에 해당하거나 

수익자총회(환매연 총회)에서 일 환매를 결의하는 경  환매연 자산에 해당하  아니하는 자산(이하 

“정상자산”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유하는 수익 의 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

있습니다. 

⑨ ⑧의 정에 따라 일 환매가 결정  경 에는 합투자업자가 일 환매를 결정한 

날(환매연 총회에서 일 환매를 결의한 경 에는  날)의 전일을 으  환매연 의 인이 는 



 

자산을 정상자산으 터 리하여야 합니다.  

⑩ 합투자업자는 ②의 정에 따라 환매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 터 리하여 동 

환매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  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  수익자는 이 

투자신탁 수익 의 유좌수에 따라 리  도의 투자신탁의 수익 을 취 한 것으  니다.  

⑪ 합투자업자는 ⑩의 정에 따라 정상자산으  성 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합투자 약 제30조의 

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수익 을 행  판매할 수 있습니다.  

⑫ 합투자업자는 일 환매가 결정  경 에는 내 을 체 없이 수익자, 신탁업자  

판매회사에게 통 하여야 하며, 판매회사는 통 은 내 을 ㆍ 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

⑬ 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합투자 약 제26조의 정에도 하고 환매청 에 

응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- 수익자 또는 자 서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 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 에 

재  수익자 또는 자를  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자  도  한 경 서 이 

일정한 날의 전전 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 를 한 경  전전전 업일)과  리를 행사할 

날 의 사이에 환매청 를 한 경  

-  또는 에 의한 명 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 는 경  

 

12. 가격 산정   합투자재산의 평가 

1) 가격의 산정  공시 

  내  

산정  

당일 공고 는 가격은 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 

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채총액을 차감한 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 

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  총좌수  나누어 계산하며, 1,000좌 단위  미만 

셋 자리에서 4사5입하여 미만 자리  계산합니다. 

산정주  
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.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 의 가격은 

계산ㆍ공 하  아니합니다.  

공시주  
산정  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. 다만, 공휴일, 경일 은 가격이 공시  

않습니다. 

공시  

 장소 

- 1,000좌 단위  미만 셋 자리에서 4사5입하여 미만  자리  계산하여 공시 

- 서류공시: 판매회사의 업점에서 게시  공시 

- 전자공시: 판매회사 업점, 

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ㆍ판매회사ㆍ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의 

인터넷 홈페이  

주1) 종류형투자신탁의 경  클래스  가 는 수  수수  의 차이  인하여 클래스  가격이 달라  수 있습니다. 

주2) 해 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 의 경  가격이 산정ㆍ공시  않는 날에도 해 시장의 거래  인한 자산의 가격 동으  

인하여 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동  수 있습니다. 

가격

실제
가격

수익 매입 환매
거래시 이 는 가격

펀 의 순자산 총액

총좌수

펀 의 순자산 총액

총좌수

X 1,000

1좌 = 1원

1,000좌 기준 = 1,000원

=

=

가격 산정

 
 

 

2) 합투자재산의 평가  



 

- 합투자재산의 평가는   정에서 정하는 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 , 평가일 

현재 신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 에는 공정가액으  평가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  위하여   정에 의한 에 따라 

평가위 회( 합투자재산평가위 회)를 성ㆍ 합니다. 또한, 합투자업자는 합투자재산에 대한 

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 어  수 있도  합투자재산을 ㆍ 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

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  합투자재산의 평가  절차에 한 ( 합투자재산평가 )을 

마 하여야 합니다. 

① 평가위 회의 성  에 한 사항 

② 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 성 유 에 한 사항 

③ 합투자재산의 종류 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 평가회사를 는 경   선정  

경과 해당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 에 한 사항  

※ 합투자재산평가위 회 성  업무 

- 성 : 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 , 합투자재산의 업무 담당임 , 감시인   

- 업무 : 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  위하여 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

필 사항을 의결함 

- 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 종류 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

대상자산 평가  

① 상장주식 평가 일에 시장에서 거래  최종시가 

② 비상장 주식 

취 가 또는 채 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 에 의한 회계 인ㆍ신 정 의 이   

호에 한 률 제4조의 정에 따라 신 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은 자가 

제공하는 가격정 를 초  한 가격 

③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 는 시장 이 표하는 가격 

④ 장 파생상품 
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 파생상품 행 또는 계산회사가 

제시하는 가격에 초하여 합투자재산평가위 회에서 결정한 가격 

⑤ 상장채  

평가 일에 시장에서 거래  최종시가를 으  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

제공하는 가격정 를 초  한 가격 

평가 일이 속하는 달의 전 3 간 계속 매  10일 이상 시장에서 시세가 

형성  채 에 한정 

⑥ 비상장채  
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초  한 가격 

(⑤의 정에 해당하  아니하는 상장채 을 포함) 

⑦ 업어음 또는 

융 이 행한 

채무 서 

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초  한 가격 

⑧ 합투자  
평가 일에 공고  가격 또는 합투자재산평가위 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

상장  합투자 은 시장에서 거래  최종시가 

 

13. 수  수수 에 한 사항 

- 이 투자신탁은   판매 의 대가  수수   수를 하게 며,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 

같이 수  수수  의 차이가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 수  하여 수익 의 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 또는 

투자 개업자) 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속적으  제공하는 역의 대가에 한 내 이 

재  자 를 고 설명 으셔야 합니다. 

 

1) 투자자에게 접 과 는 수수  

종류 가입자격 
수수 율 

선취판매수수  후취판매수수  환매수수  전환수수  

A1 
가입제한 없음 

(선취판매수수  ) 

납입 액의 1.0% 

이내 
- 

- 

- 

A-e 

판매회사의 

전자매체( 라인)를 

이 하여 가입한 자 

납입 액의 0.8% 

이내 
- - 



 

(선취판매수수  ) 

C1 제한없음 - - - 

C2 
종류 C1 1년이상 유자 

자동전환 
- - - 

C3 
종류 C2 1년이상 유자 

자동전환 
- - - 

C4 
종류 C3 1년이상 유자 

자동전환 
- - - 

C5 
종류 C4 1년이상 유자 

자동전환 
- - - 

C-W 
판매회사의 일임형 

Wrap 계좌 유 
- - - 

C-F 주2) 참조 - - - 

S 

합투자 에 한정하여 

투자 개업 인가를 은 

회사(겸 융투자업자는 

제 합니다.)가 개설한 

라인 판매시스템에 

회 으  가입한 자 

(후취판매수수  ) 

- 

3년 미만 환매시 

환매 액의 

0.15% 이내 

- 

과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

주1) 선취, 후취판매수수 는 상 의 판매수수 율 이내에서 판매회사  차  적 할 수 있고, 판매회사가 판매수수 율을 달리 

정하거나 경하는 경 에는  적 일 전 업일  합투자업자  한 융투자협회에 통 하여야 합니다. 해당 내 은 

합투자업자,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

주2) Class C2 수익 , Class C3 수익 , Class C4 수익 , Class C5 수익 의 전환과 하여 자세한 사항은 “제2 . 

11. 매입, 환매, 전환 ”의 “2) 전환”을 참조하시  랍니다. 

주3) Class C-F 수익 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1. 에 의한 합투자 ( 에 의한 것으 서 합투자 의 성 을 가  것을 포함) 

2.  시행  제10조제2항  융투자업 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투자자 또는 가재정 에 따른 ( 의 상 

이에 하는 자를 포함) 

3. 100억 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 이상 매입한 인 

4. 특정 전신탁, 험업 에 의한 일 계정  특 계정 

 

2) 합투자 에 과 는 수  비  

클래스 

(종류) 

비율(연간, %) 

합투자

업자 수 

판매회사 

수 

신탁업자

수 

일 사무

리회사 

수 

타비  
총 수ㆍ

비  

합성총

수ㆍ비 (

피투자 

합투자

 수 

포함) 

 

거래비  

A1 0.25 0.120 0.03 0.0 0.0191 0.4191 - 0.8148 

A-e 0.25 0.096 0.03 0.0 0.0191 0.3951 - 0.8148 

C1 0.25 1.300  0.03 0.0 0.0191 1.5991 - 0.8148 

C2 0.25 1.200  0.03 0.0 0.0191 1.4991 - 0.8148 

C3 0.25 1.100  0.03 0.0 0.0191 1.3991 - 0.8148 

C4 0.25 1.000  0.03 0.0 0.0191 1.2991 - 0.8148 

C5 0.25 0.900  0.03 0.0 0.0191 1.1991 - 0.8148 

C-W 0.25 0.000 0.03 0.0 0.0191 0.2991 - 0.8148 

C-F 0.25 0.020 0.03 0.0 0.0191 0.3191 - 0.8148 



 

S 0.25 0.096 0.03 0.0 0.0191 0.3951 - 0.8148 

시  

매3개 /

사유 생

시 

매3개 /

사유 생

시 

매3개 /

사유 생

시 

매3개 /

사유 생

시 

사유 생

시 

매3개 /

사유 생

시 

- 
사유 생

시 

주1) 타비 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적으  출 는 비 ( 거래비   융비  제 ) 에 해당하는 것으  

회계 간이 경과한 경 에는 전 회계연도의 타비  비율을 추정치  사 하며, 회계 간이 경과하  아니한 경 에는 

작성일 의 타비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 사 하므  실제 비 은 이 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 전 회계연도: 

2014.01.22 ~ 2015.01.21] 

주2) 거래비 은 회계 간이 경과한 경 에는 전 회계연도의 거래비  비율을 추정치  사 하며, 회계 간이 

경과하  아니한 경 에는 작성일 의 거래비 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 사 하므  실제 비 은 이  상이할 수 

있습니다. [ 전 회계연도: 2014.01.22 ~ 2015.01.21] 

주3) 미설정  클래스의 타비    거래비 은 설정 어있는 클래스를 으  작성 었습니다.  

주4) 총 수ㆍ비 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출 는 수  타비 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 수ㆍ비  차감후 )으  

나누어 산출합니다. 

 

<1,000만 을 투자할 경  수익자가 담하게 는 수수   수ㆍ비 > 

 (단위 : 천 ) 

클래스(종류) 투자 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

A1 판매수수   수ㆍ비  142  233  334  634  

A-e 판매수수   수ㆍ비  120  206  301  585  

C1,C2,C3,C4,C5 판매수수   수ㆍ비  164  483  787  1,654  

C-W 판매수수   수ㆍ비  31  97  169  386  

C-F 판매수수   수ㆍ비  33  103  181  411  

S 판매수수   수ㆍ비  41  128  224  509  

주1) 수익자가 1,000만 을 투자했을 경  ·간접적으  담할 것으  상 는 수수  또는 총 수·비 ( 타비  포함)을 

누계액으  산출한 것입니다. 이익 은 모 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, 후취판매수수 율 0%(10년 투자 가정), 

수·비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 습니다. 또한, 종류 C1, C2, C3, C4의 경 는 전환 는 경  상 는 수  비율을 

산출한 것입니다. 러나 실제 수익자가 담하게 는 수  비 은 타비 의 동,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동, 

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  에 따라 달라  수 있습니다. 

주2) 종류 (A1, C1/C2/C3/C4/C5) 총 수ᆞ비 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1개 이 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수 경 

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  수 있습니다. 

 

14. 이익   과세에 한 사항 

1) 이익  

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에 따라 생한 이익 을 투자신탁 회계 간 종 일 익 업일에 

하며  이익 을 수익자에게 현  또는 수익 으  합니다. 다만, 이익 이 ‘0’ 다 적은 

경 에는 를 유 합니다. 

 

가. 이익 에 의한 수익  매수 

- 수익자는 수익자  판매회사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에서 세액을 공제한 액의 위 

내에서  일의 가격으  당해 투자신탁의 새  수익 을 매수합니다. 

- 이익 으  수익 을 매수하는 경  판매회사는 수익자  매수 수익 의 합계수량을 

합투자업자에게 통 하여야 하며, 이 경  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  매수 액의 납입이 

 때에 합투자 약 제10조제1항의 으  수익 을 행하여야 합니다. 

 

나. 상환 의  

- 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간이 종 거나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 체없이 신탁업자  하여  

투자신탁 의 상환   이익 (이하 “상환 ”)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하도  

하여야 합니다. 

- 판매회사는 신탁업자 터 인도 은 상환  을 체없이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. 



 

- 합투자업자가 합투자 약 제45조의 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에는 수익자 전 의 

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  수익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 의 매각 연 의 사유  인하여 상환 의 이 곤란한 

경 에는 한 탁결제 을 통하여  사실을 통 하여야 합니다.  

 

다. 이익   상환  의 시효 

- 이익  또는 상환 을 수익자가  개시일 터 5년간 을 청 하  아니한 때에는 

판매회사가 취 할 수 있습니다. 

- 신탁업자가 이익  또는 상환 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 

에 대한 책임을 담합니다. 

 

2) 과세 

-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생한 소 에 대한 과세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담하게  과세에 

대한 내 으 서 작성일 으  작성  것입니다. 러나 정 의 정책 에 따라 아래의 과세  

내 은 경가능 합니다. 또한, 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이 정확하다는 것을 장하  

아니하므  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한 세제 은 세무전문가 의 상담이 

필 합니다. 

- 투자소 에 대한 과세는 소 이 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  수익자에게 이익을 하는 

단계에서의 과세  나누어 니다. 

 

가.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☞ 도의 소 과세 담이 없는 것이 칙 

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 에 대해서 도의 세  담을 하  않는 것을 칙으  하고 있습니다. 

투자신탁재산에 속 는 이자ㆍ 당소 은 속 는 시점에는 천 수하  아니하고 

합투자 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하는 날(특약에 따라 에 전입 는 날  

신탁계약 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합투자 터의 이익으  천 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

천 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위를 한도  환 을 고 있습니다. 

※ 환 세액 = 납 세액 × 환 비율* 

* 환 비율 : (과세대상소 액 / 천과세대상소 액) 단, 환 비율 >1 이면 1, 환 비율 <0 이면 0으  함 

- 생 소 에 대한 세  에 투자재산의 매입, 유, 처  에서 생하는 취 세, 세, 

거래세  타 세 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 으  처리하고 있습니다. 

 

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 ☞ 천 수 칙 

- 수익자는 합투자 터의 이익을 는 날(특약에 따라 에 전입 는 날  

신탁계약 간 연장 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 을 천 수의 형식으  납 하게 며, 

투자신탁의 수익 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 경, 실물양도의 으  거래하는 경 에도 

유 간 동안 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 을 천 수의 형식으  납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

합투자 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투자 가 투자하는 시장에 상장  

(채   합투자   제 )  이를 대상으  하는 선물, 처 업의 주식 에서 

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하는 경  당해 매매·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당소 액에서 

제 하고 있습니다. 

 

다.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         ☞ 개인, 일 인 15.4%( 소 세 포함) 

- 거주자 개인이 는 합투자 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 세 14%, 소 세 

1.4%)의 세율  천 수 니다. 이러한 소 은 개인의 연간 융소  합계액(이자소 과 

당소 )이 2천만  이하인 경 에는 리과세 천 수  납세의무 종결 나, 연간 융소  

합계액(이자소 과 당소 )이 2천만 을 초과하는 경 에는 2천만 을 초과하는 액을 다른 

종합소 ( 동산임대소 , 사업소 , 근 소 , 타소 )과 합산하여 개인소 세율  종합과세 

니다. 

- 내 인이 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 인세 14%, 소 세 1.4%)의 세율  

천 수( 융  의 경 에는 제 ) 니다. 이러한 소 은 인의 결산 시점에 

투자신탁으 터 게 는 소 과 인의 다른 소  전체를 합산한 소 에 대하여 인세율을 

적 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 한 천 수세액은 납 세액으  공제 게 니다.  



 

 

※ 가격: 합투자 (펀 )의 투자 에 성과를 한 액으 서 성과에 따라 경 며, 

매입 혹은 환매시 적 니다. 

※ 과표 가격: 펀 의 투자 에 과세대상자산(“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” 참조)에서 생한 

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  것으 서, 환매 또는 이익 시 납 해야 할 세 을 계산할 

때 적 니다. 과표 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(“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” 참조)에서 생한 손실을 

인정하  않  때문에 가격을 으  한 투자손익이 (-)손실인 경 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

수 있습니다. 

※ 상  투자소 에 대한 과세내 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 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위 에 

따라 달라  수 있습니다. 러므 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 인한 세  향에 대하여 

조세전문가 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



 

제3 . 합투자 의 재무  실적 에 한 사항 

 
1. 재무정  

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감사에 한 률에 의한 업회계   투자신탁에 한 

회계 에 따라 작성 었으며,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인 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
  간 회계감사 인 감사의견 

제13  (2014.01.22 ~ 2015.01.21) 안 딜 이트회계 적정 

제12  (2013.01.22 ~ 2014.01.21) 안 딜 이트회계 적정 

제11  (2012.01.22 ~ 2013.01.21) 안 딜 이트회계 적정 

 

1) 약재무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) 
대차대조표 

항       목 
제13  제12  제11  

(2015.01.21) (2014.01.21) (2013.01.21) 

자산 243,696,339,032 249,980,771,412 137,094,108,033 

   242,414,999,334 244,687,420,419 134,733,343,802 

  파생상품 0  0  97,650,000 

  동산/실물자산 0  0  0  

  현   치  1,281,339,698 5,293,350,993 2,263,114,231 

  타 자산 0  0  0  

타자산 6,528,879,365 3,090,778,827 2,760,349,461 

자산총계 250,225,218,397 253,071,550,239 139,854,457,494 

채 0  0  0  

타 채 7,245,911,886 1,949,956,318 8,705,085,678 

채총계 7,245,911,886 1,949,956,318 8,705,085,678 

 255,126,419,091 257,715,987,543 133,721,902,910 

수익조정  -7,605,172,104  -5,562,973,298  -6,280,404,137  

이익잉여  -4,541,940,476  -1,031,420,324  3,707,873,043 

자 총계 242,979,306,511 251,121,593,921 131,149,371,816 
 

손익계산서 

항       목 

제13  제12  제11  

(2014.01.22 ~ 

2015.01.21) 

(2013.01.22 ~ 

2014.01.21) 

(2012.01.22 ~ 

2013.01.21) 

수익 2,156,665,132  4,321,476,715 8,874,170,166 

  이자수익 732,332,243  687,249,847 452,358,031 

  당수익 3,243,806,251  2,447,544,197 1,263,152,852 

  매매/평가차익(손) -1,819,473,362  1,186,682,671 7,158,659,283 

타수익 46,965,870  46,231,034 45,182,461 

비  201,726,008  183,162,701 70,563,089 

  회사 수 0  0  0  

  매매수수  201,726,008  183,162,701 70,563,089 

타비  15,713,242  14,364,974 10,468,759 

당 순이익 1,986,191,752  4,170,180,074 8,838,320,779 

매매회전율 247.83  301.48  200.96  
주1) 약재무정  사항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 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 서 해당 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

같은 간동안 평 적으  유한 주식가액으  나누어 산출합니다. 1회계연도동안의 평 적인 주식투자 모가 100억 이고, 

주식매도 액 또한 100억 인 경  매매회전율은 100%(연 )  합니다. 

주2) 상 의 약 재무제표  정식 재무제표의 경  작성 일은 동일하나, 상 의 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  것이 아닌 

결산시 이익 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, 정식 재무제표의 경  결산 후 이익 을 포함한 모  손익을 확정 어 

회계 감사 으  작성한 것이므  계정항목이나,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

주3)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은 합투자 의 경 에는 정식 재무제표(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)를 재하  않을 수 

있으며, 이 경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는 한 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 (www.kofia.or.kr)에 공시  감사 고서를 

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 

 

 

 

 



 

2. 연도  설정  환매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가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F-1호[주식-파생형]          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2,570  2,508  4,600  4,431  4,619  4,525  2,551  2,430  

2013.01.23 ~ 2014.01.21 1,326  1,308  4,777  4,619  3,526  3,449  2,577  2,511  

2012.01.23 ~ 2013.01.21 851  819  2,466  2,315  1,980  1,911  1,337  1,310  

 

나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A1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719  694  534  503  619  604  635  595  

2013.01.23 ~ 2014.01.21 414  405  789  752  485  470  718  691  

2012.01.23 ~ 2013.01.21 541  518  240  224  367  355  415  403  

 

다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-W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0  0  0  0  0  0  0  0  

2013.01.23 ~ 2014.01.21 4  4  0  0  4  4  0  0  

2012.01.23 ~ 2013.01.21 13  12  0  0  8  8  4  4  

 

라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A-e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21  21  29  28  28  28  22  21  

2013.01.23 ~ 2014.01.21 14  14  39  37  32  30  21  20  

2012.01.23 ~ 2013.01.21 12  11  25  23  22  21  14  14  

 

마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1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763  710  2,893  2,638  2,904  2,684  751  672  

2013.01.23 ~ 2014.01.21 379  362  2,238  2,073  1,850  1,729  767  713  

2012.01.23 ~ 2013.01.21 227  215  1,511  1,402  1,351  1,267  387  368  

 

 

 



 

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2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349  326  732  665  617  573  464  417  

2013.01.23 ~ 2014.01.21 146  140  943  877  740  698  350  326  

2012.01.23 ~ 2013.01.21 15  14  229  209  98  92  147  140  

 

사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3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121  113  409  380  279  262  251  226  

2013.01.23 ~ 2014.01.21 23  22  147  137  49  47  121  113  

2012.01.23 ~ 2013.01.21 9  9  31  29  17  16  23  22  

 

아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4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19  18  103  95  48  45  74  67  

2013.01.23 ~ 2014.01.21 6  6  27  26  13  13  19  18  

2012.01.23 ~ 2013.01.21 8  7  9  8  11  10  6  6  

 

자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5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33  29  23  20  12  11  44  37  

2013.01.23 ~ 2014.01.21 32  28  20  18  19  17  33  29  

2012.01.23 ~ 2013.01.21 34  30  22  19  24  21  32  28  

 

차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C-F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602  598  99  100  296  300  404  391  

2013.01.23 ~ 2014.01.21 324  326  699  700  421  427  602  597  

2012.01.23 ~ 2013.01.21 0  0  396  400  100  110  296  296  
주1) 이익 에 의한 재투자 을 포함하 습니다. 간말 잔고 액은 결산 후 으  작성 었습니다. 

 

카. 키 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  투자신탁 제 F-1호[주식-파생형] Class S 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간초 잔고 회계 간  간말 잔고 



 
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(출자 

수) 

2014.01.23 ~ 2015.01.21 0.0  0.0  0.5  0.5  0.4  0.3  0.2  0.2  

2013.01.23 ~ 2014.01.21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

2012.01.23 ~ 2013.01.21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0.0  
주1) 이익 에 의한 재투자 을 포함하 습니다. 간말 잔고 액은 결산 후 으  작성 었습니다. 

 

3. 합투자 의 실적(세전 ) 

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성과를 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

투자실적 추이는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도 을 리고자 작성  것으  연평  수익률은 해당 간 동안의 

평 수익률을, 연도  수익률은 간  수익률 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. 연평  수익률  연도  

수익률에 한 정 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서 실제 투자시점의 

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  도 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   상세한 

내 은 한 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 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을 참조하시  랍니다. 

 

1) 연평 수익률(세전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 

-2.79 
-2.93 

1.01 
3.41 

10.82 

-4.02 
-4.20 

0.10 
1.85 

7.95 

-5.0

0.0

5.0

10.0

15.0

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

운용(모) 비교지수

 

간 설정일 

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

20140103-

20150105 

20130104-

20150105 

20120105-

20150105 

20100105-

20150105 

설정일-

20150105 

(모) 
2002.01.22 

-2.79  -2.93  1.01  3.41  10.82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1.85  7.95  

A1 
2002.01.22 

-3.18  -3.32  0.61  3.00  10.46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1.85  7.95  

A-e 
2006.09.21 

-3.16  -3.30  0.63  3.02  5.89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1.85  3.93  

C1 
2007.04.24 

-4.33  -4.46  -0.57  1.80  3.34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1.85  2.72  

C2 
2010.10.25 

-4.23  -4.37  -0.48    -0.15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  -0.15  

C3 
2010.10.25 

-4.13  -4.27  -0.38    -0.05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  -0.15  

C4 
2010.10.25 

-4.04  -4.17  -0.28    0.05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  -0.15  

C5 
2011.04.25 

-3.94  -4.08  -0.18    -4.81  

비 수 -4.02  -4.20  0.10    -4.60  

C-F 
2012.06.26 

-3.08  -3.22      1.67  

비 수 -4.02  -4.20      0.57  

S 
2014.04.22 

    -7.05  

비 수     -8.87  
주1) 비 수 : KOSPI200 ´ 100% 

주2) 비 수의 수익률에는 수  투자신탁에 과 는 수  비 이  않았습니다. 

주3) 연평  수익률은 해당 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하평 식으  계산한 것으  해당 간 동안의 평  수익률을 나타내는 

수치입니다. 



 

주4)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  연평 수익률 래프는 모  종류 수익 을 통합하여 하는 투자신탁(전체)를 으  

작성하 습니다. 이 경  투자신탁(전체)의 수익률에는 수  투자신탁에 과 는 수 이  않았습니다. 

주5)  수익률은 과세전 이며,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  도  

확인하셔야 합니다. 

 

2) 연도 수익률 추이(세전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 

-2.79 -3.06 

9.37 

-9.57 

26.86 

-4.02 -4.38 

9.27 

-11.55 

23.56 

-20.0

-10.0

0.0

10.0

20.0

30.0

40.0

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

운용(모) 비교지수

 

간 설정일 

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

20140103-

20150105 

20130104-

20140103 

20120105-

20130104 

20110105-

20120105 

20100105-

20110105 

(모) 
2002.01.22 

-2.79  -3.06  9.37  -9.57  26.86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23.56  

A1 
2002.01.22 

-3.18  -3.45  8.94  -9.92  26.38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23.56  

A-e 
2006.09.21 

-3.16  -3.42  8.96  -9.90  26.41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23.56  

C1 
2007.04.24 

-4.33  -4.58  7.66  -10.97  24.96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23.56  

C2 
2010.10.25 

-4.23  -4.49  7.77  -10.87  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  

C3 
2010.10.25 

-4.13  -4.40  7.88  -10.77  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  

C4 
2010.10.25 

-4.04  -4.30  7.99  -10.70  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1.55    

C5 
2011.04.25 

-3.94  -4.21  8.09  -16.78    

비 수 -4.02  -4.38  9.27  -16.26    

C-F 
2012.06.26 

-3.08  -3.35  11.86      

비 수 -4.02  -4.38  10.55      

S 
2014.04.22 

-5.26      

비 수 -6.38      
주1) 비 수 : KOSPI200 ´ 100% 

주2) 비 수의 수익률에는 수  투자신탁에 과 는 수  비 이  않았습니다. 

주3) 연도  수익률은 해당 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  투자 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동성을 나타내는 

수치입니다. 

주4)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  연도 수익률 래프는 모  종류 수익 을 통합하여 하는 투자신탁(전체)를 으  

작성하 습니다. 이 경  투자신탁(전체)의 수익률에는 수  투자신탁에 과 는 수 이  않았습니다. 

주5)  수익률은 과세전 이며,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  도  

확인하셔야 합니다. 

주6) Class C2,C3,C4: 최근 5년차 수익율은 6개  미만으  표시하  않습니다. 

    Class C5: 최근 4년차 수익률은 8.35개 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

    Class C-F: 최근 3년차 수익률은 6.29개 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
Class S: 최근 1년차 수익률은 8.45개 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

 

 

 

 

 

 



 

3) 합투자 의 자산 성 현황 

[ 2015.01.21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주식 채권 어음
집합투자

증권
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

1,666 0 0 373 7 0 0 0 0 393 63 2,502

(66.58) (0.00) (0.00) (14.91) (0.27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15.70) (2.53) (100.00)

1,666 0 0 373 7 0 0 0 0 393 63 2,502

(66.58) (0.00) (0.00) (14.91) (0.27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15.70) (2.53) (100.00)
KRW

특별자산

자산총액

합계

통화별 

구분

단기대출 

및 예금

증권 파생상품

부동산 기타

66.58 

14.91 

0.27 

15.70 
2.53 

주식

채권

어음

집합투자증권

파생상품

부동산

특별자산

단기대출및예금

기타

 
주1) ( ) 내는 합투자  자산총액 대비 비 을 나타냅니다. 

주2) 어음 : 양도성 서(CD)  어음을 말합니다. 

주3)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 거 의 합계액을 말하며,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내/  파생상품  

성현황에 재합니다. 

주4) 장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, 장 파생상품 평가액(명목게약 액이 있는 경  명목계약 액을 

포함함)은 내/  파생상품  성현황에 재합니다. 

 

4) 합투자 의 주  투자대상자산 성 현황 

① 내 채 종류  성 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

② 내 채 신 평가  성 현황   해당사항 없음 

③ 해 채   해 주식 가  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

④ 내 주식 업종  성 현황     

[ 2015.01.21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업종명 금액 비중

전기,전자 539          32.4%

운수장비 214          12.8%

서비스업 160          9.6%

화학 129          7.8%

철강및금속 101          6.1%

금융업 90           5.4%

보험 71           4.3%

유통업 61           3.7%

기타(미분류) 60           3.6%

통신업 55           3.3%

기타 184          11.0%

합계 1,664       100.0%

주)보유비율=평가액/총평가액*100

32.4%

12.8%

9.6%
7.8%

6.1%
5.4%

4.3%

3.7%

3.6%
3.3% 11.0%

전기,전자 운수장비 서비스업

화학 철강및금속 금융업

보험 유통업 기타(미분류)

통신업 기타

 
⑤ 해 채   해 주식 통화  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

 

⑥ 내 파생상품  성현황     

[ 2015.01.21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

KOSPI선물 414          84.0%

개별주식선물 79           16.1%

합계 493.0       100.0%
84.0%

16.1%

KOSPI선물

개별주식선물

 
⑦ 해  파생상품  성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



 

제4 . 합투자  회사에 한 사항 

 

 
 

1. 합투자업자에 한 사항 

1) 회사개  

회사명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주소  연락처 
서 시 포  여의나 4  18 키 파이낸스스퀘어 

(연락처: 02) 789-0300 / www.kiwoomam.com) 

회사연혁 

1988.03 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

1990.09  미  SEC 투자자문업  

1995.02  LG투자자문주식회사  상호 경 

1996.07  LG투자신탁 주식회사  상호 경  업종 전환 

1997.04 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

2004.12  리 융  계열사  편입 

2005.06  리자산  출  

          LG투자신탁 , 리투자신탁  양사 합 .  

자  491억 

2005.09  자  감자(총 491억 ⇒ 333억) 

2006.06  리크 디트스위스자산  출  

Credit Suisse사  합작 

2009.05  리자산  사명 경 

2014.12 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출  

         ( 리자산 과 키 자산 의 합 ) 

자  410억  

주 주주현황 키  

 

2) 주  업무 

가. 주  업무 

- 투자신탁의 설정ㆍ해  

- 합투자재산의 ㆍ 시 

- 타   합투자 약에서 정한 사항 

 

나. 의무  책임 

- 합투자업자는 선량한 리자의 주의 써 투자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하며, 수익자의 이익을 

호하여야 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가 , 합투자 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 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



 

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때에는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가 손해 상책임을 담하는 경  는 이사 또는 감사(감사위 회의 위 을 

포함)에게도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투자업자는 이 과 연대하여  손해를 상할 책임이 

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 사무 리회사ㆍ 합투자 평가회사  채 평가회사는 이 

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 상책임을 담하는 경 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

손해 상책임을 니다. 

 

다. 업무의 위탁 

합투자업자는 가격계산업무를 일 사무 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 사무 리회사는 이 

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합투자업자에 통 하여야 하며, 합투자업자는 산정  

가격을 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업소  인터넷홈페이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이 경  

일 사무 리회사는 가격계산업무 과 한 역제공의 대가  수를 게 며,  수는 

투자신탁재산이 담하게 니다. 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는 가격계산업무를 

리펀 서비스㈜에 위탁하 습니다.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합투자업자에 

있습니다. 

 

3) 최근 2개 사업연도 약 재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십억 ) 

재무상태표 포 손익계산서 

 2013.12.31 2013.03.31  
2012.04.01 

~2013.12.31 

2012.04.01 

~ 2013.03.31 

현 현 성자산       2.40        1.50  업수익 24.47 30.51 

매도가능 융자산       1.69        1.24  업비  19.87 29.84 

대여 수취채      74.91      70.48  업이익 4.60 0.67 

유형자산       0.31        0.63  업 수익 0.11 1.00 

무형자산       2.06        2.49  업 비  0.51 0.12 

타자산       0.27        0.48  
인세비 차감전 

순이익 
4.20 1.56 

당 인세자산        -           -    인세비  0.71 0.70 

이연 인세자산       3.54        3.35  당 순이익 3.50 0.86 

자산총계     85.17      80.17  타포 손익 -0.04 0.00 

충당 채     10.27      10.55  총포 손익 3.46 0.86 

타 융 채       5.43        3.64     

타 채       0.89        0.78     

당 인세 채       0.62        0.70     

채총계     17.21      15.66     

자      33.31      33.31     

타 입자      13.66      13.66     

이익잉여      21.03      17.54     

타포 손익누계액 -0.04        0.00     

자 총계     67.96      64.51     

채 자 총계     85.17      80.17     

 

 

 

 

 



 

4) 자산 모 
[ 2015.01.05 현재 / 단위 : 억원 ]

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

수탁고 11,754 40,127 4,905 1,678 13,856 8,274 20,102 360 59,759 160,815

단기금융 총  계구분
증권집합투자기구

부동산 및 

부동산

파생

특별자산 및

특별자산

파생

혼합자산 및

혼합자산

파생

 
 

2. 업무 수탁업자에 한 사항       해당사항 없음 

 

3. 합투자재산 리회사에 한 사항(신탁업자) 

1) 회사의 개  

회사명 한 씨티은행㈜ 

주소  연락처 
서 특 시  청계천  24 

(연락처: (02)1588-7000) 

홈페이  www.citibank.co.kr 

 

2) 주  업무 

가. 주  업무 

- 합투자재산의   리 

- 합투자업자의 합투자재산 시에 따른 자산의 취   처 의 이행 

- 합투자업자의 합투자재산 시에 따른 합투자 의 환매대   이익 의  

- 합투자업자의 합투자재산 시 에 대한 감시 

- 합투자재산에서 생하는 이자ㆍ 당ㆍ수익 ㆍ임대  의 수  

- 무상으  행 는 신주의 수  

- 투자 의 상환 의 수입 

- 여유자  이자의 수입 

- 융위 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

 

나. 의무  책임 

- 투자신탁재산을 ㆍ 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리자의 주의 써 투자신탁재산을 

ㆍ 리하여야 하며, 수익자의 이익을 호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 투자신탁재산을 하는 합투자업자의 시 또는 행위가 , 

합투자 약 또는 투자설명서( 비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

을 위 하는  여 에 대하여 대통 이 정하는   에 따라 확인하고 위 사항이 있는 

경 에는  합투자업자에 대하여  시 또는 행위의 철회ㆍ 경 또는 시정을 

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하는 합투자업자가 위의 를 제3 업일 이내에 이행하  

아니하는 경 에는  사실을 융위 회에 고하여야 하며,  시행  제269조제2항에 따라 

공시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합투자재산과 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

ⓐ 투자설명서가   합투자 약에 합하는  여  

ⓑ 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 고서의 작성이 적정한  여  

ⓒ 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 리 의 작성이 적정한  여  

ⓓ  제238조제1항에 따른 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  여  

ⓔ  제238조제6항에 따른 가격 산정이 적정한  여  

ⓕ 시정  에 대한 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

ⓖ  에 수익자 호를 위하여 필 한 사항으 서 대통 으  정하는 사항 

- 신탁업자가 ᆞ 합투자 약ᆞ투자설명서에 위 하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하여 

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경 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 

 

 



 

4. 일 사무 리회사에 한 사항 

1) 회사의 개    

회사명 리펀 서비스 

주소  연락처 
서 특 시 마포  컵 60  17 

(연락처: (02) 3151-3500) 

홈페이  www.woorifs.com 

 

2) 주  업무 

가. 주  업무 

- 합투자업자 터 전달  내역에 의한 합투자재산을 평가 

- 이 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계산( 가격 산정업무) 

- 합투자업자에 통 ( 가격의 통 업무) 

- 타 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  자 제공  타업무를 수행 

 

나. 의무  책임 

- 일 사무 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합투자업자에 통 하여야 하며, 

합투자업자는 산정  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합니다. 

- 일 사무 리회사의 의무는 과 시행  리고  하위 정에 상세히 재 어 있으며 "수탁 은 

주  업무내 "에 약 어 있습니다. 일 사무 리회사는 , 합투자 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

투자설명서에 위 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때에는  

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 

5. 합투자 평가회사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

 

6. 채 평가회사에 한 사항 

1) 회사의 개  

회사명 주소  연락처, 홈페이  

한 자산평가 

- 주소: 서  종  율곡  88 

- 연락처: (02) 399-3350  

- 홈페이 : www.koreaap.com 

NICE피앤아이 

- 주소: 서  포  회대 70  19  

- 연락처: (02) 398-3900  

- 홈페이 : www.nicepni.com 

KIS채 평가 

- 주소: 서  포  제 융  6  3  

- 연락처: (02) 3215-1400  

- 홈페이 : www.bond.co.kr  

에프엔자산평가 

- 주소: 서  종  인사동5  29 

- 연락처: (02) 721-5300 

- 홈페이 : www.fnpricing.com 

 

2) 주  업무 

가. 주  업무 

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   투자 , 파생상품 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

제공 

 

나. 의무  책임 

- 채 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 업무 칙을 제정하고 에 따라 채   자산을 평가하여야 

합니다. 

ⓐ 편타당하고 공정한 에 따라 채  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 성이 유 도  하  

위한 사항 



 

ⓑ 미공개정 의 이 을 하  위한 사항 

ⓒ 채  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 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 하  아니하도  

하  위한 사항 



 

제5 . 타 투자자 호를 위해 필 한 사항 

 
1. 수익자의 리에 한 사항 

1) 수익자 총회  

가. 수익자총회의 성 

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  성 는 수익자총회를 며, 수익자총회는 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

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 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 계가 

있는 때에는  종류의 수익자  성 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 

 

나. 수익자총회의 소   의결  행사  

① 수익자총회의 소  

-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합투자업자가 소 하며, 합투자업자의 점소재  또는 이에 

인접한 역에 소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업자 또는 수익  총좌수의 100 의 5 이상을 

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 의 이유를 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 을 

합투자업자에 청하는 경  합투자업자는 1 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 하여야 합니다. 

- 수익자총회의 소 통 는 한 탁결제 에 위탁하여야 하며, 한 탁결제 은 수익자총회의 소 을 

통 하거나 수익자의 청 가 있을 때에는 의결  행사를 위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 할 경 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

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재한 통 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  통 하여야 합니다. 

② 의결  행사  

-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  수익  총좌수의 4 의 1 이상의 수  

결의합니다. 다만, 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합투자 약으  정한 수익자총회의 

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  수익 의 총좌수의 5 의 1 이상 

의 수  결의할 수 있습니다. 

- 수익자는  제190조제6항   시행 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 아니하고 서면에 

의하여 의결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건을 모  충족하는 경 에는 

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의 총좌수의 결의내 에 향을 미치  아니하도  

의결 을 행사(이하 “간주의결 행사”라 한다)한 것으  니다. 

� 수익자에게 시행  제221조제6항의 에 따라 의결  행사에 한 통 가 있었으나 의결 이 

행사  아니하 을 것 

� 간주의결 행사의 이 합투자 약에 재 어 있을 것 

� 수익자총회에서 의결 을 행사한 수익 의 총좌수가 행  수익 의 총좌수의 10 의 1 

이상일 것 

�  에 수익자를 호하  위하여 시행 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  절차를 따를 것 

-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 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 의 수에 산입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 터 제출  의결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를 

수익자총회일 터 6 간 점에 비치하여야 하며, 수익자는 합투자업자의 업시간 에 언제  

서면  자 의 열람과 사를 청  할 수 있습니다. 

③ 연 수익자총회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 어  아니한 경   날 터 2주 이내에 연  

수익자총회(이하 “연 수익자총회”라 합니다)를 소 하여야 합니다. 

- 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  수익  총좌수의 

8 의 1 이상의 수  결의합니다. 다만, 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신탁계약으  정한 

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  수익 의 총좌수의 

10 의 1 이상의 수  결의할 수 있습니다. 

 

다.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 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

합니다. 이 경 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 통 를 한 탁결제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 

�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이 는 투자신탁 수 또는  의 수수 의 인상  

� 신탁업자의 경(합 · 할· 할합 ,  에 시행 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  경 는 



 

경 는 제 ) 

� 투자신탁계약 간의 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 간 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어 있는 

경 는 제 ) 

� 투자신탁 종류의 경  

� 주  투자대상자산의 경 

� 합투자업자의 경(합 ㆍ 할ㆍ 할합 , 융위 회의 조치 또는 명 에 따라 경 는 

경 는 제 ) 

� 환매 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 형투자신탁으 의 경 

� 환매대  일의 연장 

� 투자신탁을 설정한 합투자업자가 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으  합 하고자 

하는 경 (건전한 거래 서를 해할 가 적은 소 모 투자신탁의 합   시행  

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 는 제 ) 

�  에 수익자를 호하  위하여 필 한 사항으  융위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

 

라. 대수익자의 수익 매수청  

-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합투자업자에게 수익 의 수를 

재한 서면으  자 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매수를 청 할 수 있습니다. 

�  제188조제2항 각 호 의 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경 또는  제193조제2항에 따른 

투자신탁의 합 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합투자업자에게 

서면으   결의에 대하는 의사를 통 한 경  한정합니다)하는 수익자가  수익자총회의 

결의일 터 20일 이내에 수익 의 매수를 청 하는 경  

�  제193조제2항 각 호 의 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 에 대하는 수익자가  시행  

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에 따라 수익 의 매수를 청 하는 경  

- 합투자업자는 대수익자의 수익  매수청 가 있는 경 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 의 매수에 

따른 수수 ,  의 비 을 담시켜서는 아니 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매수청 간이 만  날 터 15일 이내에  투자신탁재산으  매수청 간의 

종 일에 환매청 한 것으  아 합투자 약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수익 을 매수하여야 

합니다. 다만, 매수자 이 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 에는 융위 회의 승인을 아 

수익 의 매수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는 대수익자의 수익 을 매수한 경 에는 체 없이  수익 을 소각하여야 

합니다. 

 

2) 잔여재산  

- 융위 회의 승인을 아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, 합투자 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간의 종 , 

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  결의, 투자신탁의  취소 의 사유 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 

투자신탁을 설정한 합투자업자는 합투자 약에서 정하는 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

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. 

 

3) 장 ㆍ서류의 열람  ㆍ초  청  

- 수익자는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재한 서면으  당해 

수익자에  투자신탁재산에 한 장 ㆍ서류의 열람이나 ㆍ초 의 를 청 할 수 있으며, 

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  못합니다. 

- 수익자가 열람이나 ㆍ초 의 를 청 할 수 있는 장 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
� 합투자 재산명세서  

� 수익  가격대장  

� 재무제표   속명세서  

�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

 

4) 손해 상책임 

- 융투자업자가  ᆞ 합투자 약ᆞ투자설명서에 위 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

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때에는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상의 책임을 

 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음을 명하거나 수익자가 융투자상품의 매매,  의 



 

거래를 할 때에  사실을 안 경 에는 상의 책임을  않습니다. 

- 융투자업자가 손해 상책임을 는 경 서 는 임 에게도 책사유가 있는 경 에는  

융투자업자  는 임 이 연대하여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- 신고서(정정신고서  첨 서류를 포함)  투자설명서( 비투자설명서  간이 투자설명서를 

포함)  사항에 하여 거 의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사항이 재 또는 표시  

아니함으 써 의 취 자가 손해를 입은 경 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 손해에 하여 상의 

책임을 니다. 다만 상의 책임을 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음에도 하고 이를 알 수 

없었음을 명하거나  의 취 자가 취 의 청약을 할 때에  사실을 안 경 에는 상의 

책임을  않습니다. 

�  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행인의 이사(이사가 없는 경  이에 하는 자를 

말하며, 인의 설립 전에 신고  경 에는  인을 말합니다) 

� 상 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  신고서의 작성을 

시하거나 행한 자  

�  신고서의 재사항 또는  첨 서류가 실 또는 정확하다고 명하여 서명한 

공인회계사ᆞ감정인 또는 신 평가를 전문으  하는 자 (  소속단체를 포함)  시행  

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

�  신고서의 재사항 또는 첨 서류에 자 의 평가ᆞ 석ᆞ확인 의견이 재 는 

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 재내 을 확인한 자 

� 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 에는 행인 또는 

매출인으 터 접 의 인수를 의 아 인수조건 을 정하는 인수인) 

� 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한 자 

� 매출의 에 의한 경 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

 

5) 재판 할 

수익자가 소송을 제 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 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

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업점포 소재 를 할하는 에 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

수익자가 환거래 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 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

업점포 소재 를 할하는 에 제 하여야 합니다. 

 

6) 타 수익자의 리 호에 한 사항 

- 이 상품의 합투자 약  상품에 대한 추가정 를 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합투자업자 또는 

판매회사에 언제  자 를 할 수 있습니다. 

- 이 상품의 가격 동  실적에 해서는 이 상품의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  

할수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 가격 동 은 한 융투자협회에서 

열람ㆍ 사하거나, 키 투자자산 의 인터넷홈페이 (www.kiwoomam.com) 또는 

한 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 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 

2. 합투자 의 해 에 한 사항 

1) 의무해  

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 하여야 합니다. 이 

경  합투자업자는  해 사실을 체 없이 융위 회에 고하여야 합니다. 

�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간의 종  

�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 결의 

�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  

� 투자신탁의  취소 

 

2) 임의해 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융위 회의 승인을 

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  할 수 있으며, 이 경  합투자업자는  해 사실을 체 없이 

융위 회에 고하여야 합니다. 

� 수익자 전 이 동의한 경  



 

�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  전 에 대한 환매의 청 를 아 신탁계약을 해 하 는 경  

�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는 날에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

� 투자신탁이 설정 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

- 소 모 펀  이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, 합투자업자는 해 사유, 해 일자, 상환 의 

  타 해 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 을 이 하여 공시하거나 한 탁결제 을 

통하여 수익자에게 개 통 하여야 합니다. 

 

3. 합투자 의 공시에 한 사항 

1) 정 고서 

가. 업 고서  결산서류 제출  

① 업 고서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한 매 의 업 고서를 작성하여 매  종  후 2개  

이내에 융위 회  한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한 업 고서를 다음의 서류 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  

�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

� 투자신탁재산의  현황과 수익 의 가격표  

�  제87조제8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의결 의 체적인 행사내    사유를 적은 서류 

� 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개업자  

거래 액ㆍ수수   비  

② 결산서류 

합투자업자는 합투자 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생한 경  해당 사유가 생한 날 터 2개  

이내 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아야 하고, 

이 결산서류는 융위 회  한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 시행  제264조 각호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 아니합니다. 

� 합투자 의 회계 간 종  

� 합투자 의 계약 간 또는 존속 간의 종  

� 합투자 의 해  또는 해산 

 

나. 자산 고서 

- 합투자업자는 자산 고서(모투자신탁의 내  포함)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

ᆞ 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아 3개 마다 1회 이상 해당 합투자 의 투자자에게 

하여야 합니다.  

- 다만, 수익자가 수시  동 는 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

자산 고서를 수익자에게 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� 수익자가 자산 고서의 수 을 거 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ㆍ전신ㆍ팩스, 전자 편 또는 

이  비슷한 전자통신의 으  표시한 경  

� 합투자업자가 단 융 합투자 를 설정하여 하는 경 서 매  1회 이상 

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자산 고서를 

공시하는 경  

� 합투자업자가 환매 형 합투자 를 설정하여 하는 경 (  제230조제3항에 따라  

수익 이 상장  경 만 해당) 서 3개 마다 1회 이상 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 

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자산 고서를 공시하는 경  

�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평가 액이 10만  이하인 경 서 합투자 약에 

자산 고서를 하 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  

- 합투자업자는 자산 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재하여야 합니다. 

� 일(회계 간의 개시일 터 3개 이 종 는 날, 회계 간의 말일, 계약 간의 종 일, 

해 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)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ㆍ 채  수익 의 가격 

� 전의 일( 전의 일 없는 경 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) 터 해당 일 의 

간(이하 “해당 간”이라 합니다)  경과의 개   해당 간 의 손익사항 

� 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 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

비율 

� 해당 간  매매한 주식의 총수, 매매 액  매매회전율(해당 간  매도한 



 

주식가액의 총액을  해당 간  유한 주식의 평 가액으  나눈 비율) 

� 타  시행 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 고서를 하는 경 에는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

한 탁결제 을 통하여 일 터 2개  이내에 접 또는 전자 편의 으  하여야 

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 편 주소가 없는 의 경 에는  제89조제2항제1호  제3호의 

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편 송을 하는 경 에는 에 따라야 

합니다. 

 

다. 자산 ㆍ 리 고서 

- 투자신탁재산을 ᆞ 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하여 투자신탁의 회계 간 종 , 

투자신탁의 계약 간 종  또는 투자신탁의 해  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한 날 터 2개  

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재  자산 ᆞ 리 고서(모투자신탁의 내  포함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

하여야 합니다.  

� 합투자 약의 주  경사항 

� 투자 인 의 경 

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  

� 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

�  시행 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

- 다만, 수익자가 수시  동 는 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

자산 ㆍ 리 고서를 수익자에게 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� 수익자가 자산 ᆞ 리 고서를 를 거 한다는 의사를 서면으  표시한 경  

� 신탁업자가 신탁업자, 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

단 융 합투자 , 환매 형 합투자 (  제230조제3항에 따라  수익 이 상장  

경 만 해당), 상장 수 합투자 의 자산 ᆞ 리 고서를 공시하는 경  

�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평가 액이 10만  이하인 경 서 합투자 약에서 

자산 ᆞ 리 고서를 하 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  

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 ᆞ 리 고서를 하는 경 에는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

한 탁결제 을 통하여 접 또는 전자 편의 으 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

전자 편 주소가 없는 의 경 에는  제89조제2항제1호  제3호의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 

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편 송을 하는 경 에는 에 따라야 합니다. 

 

라. 타장   서류 

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신탁업자  일 사무 리회사는 융위 회가 정하는 에 따라  업무에 

한 장   서류를 작성하여 점  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공시하여야 

합니다. 

 

2) 수시공시 

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생한 경  이를 

대통 으  정하는 에 따라 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  을 이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

가. 신탁계약 경에 한 공시 

- 합투자업자는 합투자 약을 경한 경 에는 인터넷 홈페이  을 이 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

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투자 약을 경한 경 에는 공시 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 하여야 

합니다. 

주1)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 , 2이상의 일간신문에 

공고하는 때에는 한 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. 

주2) 수익자의 이익에 향을 미치  아니하는 합투자 약의 단순한 자 수정  경미한 사항을 경하거나   또는 

융감독 장의 명 에 따라 합투자 약을 경하는 경 에는 인터넷 홈페이 을 통하여 공시합니다. 

 

나. 수시공시 

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 사유 생 후 체없이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, 

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(www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, 판매회사의 

ㆍ 점  업소에 게시하고, 판매회사  하여  전자 편을 이 하여 수익자에게 통 하게 합니다. 



 

- 투자 인 의 경이 있는 경   사실과 경  투자 인 의 경 ( 한 

합투자 의 명칭, 합투자재산의 모  수익률을 말합니다) 

- 환매연 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  사유  

-  시행 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실자산이 생한 경   내역  상각률  

- 수익자총회의 결의내   

- 투자설명서의 경(다만,   의 개정 또는 융위 회의 명 에 따라 경하거나 

합투자 약의 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경, 단순한 자 수정  경미한 사항을 경하는 경 는 

제 함)  

- 합투자업자의 합 , 할 또는 업의 양도ㆍ양수  

- 합투자업자 또는 일 사무 리회사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 에는  내   

- 투자신탁이 설정  설립 고 1년 경과시점에서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 사실과 해당 

투자신탁이 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  수 있다는 사실 

- 투자신탁이 설정  설립 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 

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  수 있다는 사실  

-  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대한 향을 미치는 사항으  융위 회가 정하는 사항 

 

다. 합투자재산의 의결  행사에 한 공시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 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 상장 인 

행한 주식( 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 상장 인의 경 에는 주식과  

탁 을 포함)의 의결  행사 내  을 다음의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  

�  제87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주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는 경  : 의결 의 

체적인 행사내    사유 

� 의결 공시대상 인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는 경  : 의결 의 체적인 행사내    사유 

� 의결 공시대상 인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  아니한 경  : 의결 을 행사하  아니한 

체적인 사유 

- 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터 5일이내에 시장을 통하여 의결  행사내  을 공시하여야 

합니다. 

 

라. 장내ㆍ 파생상품에 하는 경  위험에 한 표의 개   위험에 한 표가 공시 다는 사실 

이 합투자 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합투자  자산총액의 100 의 60 이하를 

투자할 수 있는 합투자 서 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하는 경 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

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(www.kiwoomam.com)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 하시  랍니다. 

① 계약 액(파생상품 거래 후  다음날  공시) 

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 시점의 손익 조(파생상품 거래 후  다음날  공시) 

③ 시장상황의 동에 따른 합투자재산의 손익 조의 동 또는 일정한 유 간에 일정한 

신 간 위에서 시장가격이 합투자 에 대하여 리하게 동  경 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

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상 액(매일 공시) 

주1) 다음의 경 에는 위 ③을 적 하  않습니다. 

▪ 위험에 한 표산출을 위한 자 가 족하여 표의 산출이 가능한 파생상품 

▪ 표산출이 가능한 파생상품으 서 융감독 장의 확인을 은 파생상품 

 

4. 이해 계인 과의 거래에 한 사항 

1) 이해 계인과의 거래내역  

[단위 : 백만원]

성명(상호) 관 계

우리투자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주식 133,000

우리투자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선물/옵션 113,945

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주식 181,597

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수익증권 4,001

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선물/옵션 328,106

이해관계인
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

 

주1) 상 의 거래내역은 합투자업자가 합투자업자의 이해 계인과 최근 1년(  신고서(또는 투자설명서)의 



 

작성 일 터)간의 거래내역입니다.. 

 

2) 합투자 간 거래에 한 사항       해당사항 없음 

 

3) 투자 개업자 선정  

 선정  

 

주식  

인덱스 

정 제공  주문 행 능 , 자산 석서비스의 유 성을 으  

투자 개업자를 평가하고  결과를 으  투자 개업자  계획을 

수립하여 매매수수 를  

채  

리서치, 거래능 , 개사 리스크, 피스 업무의 신속성/정확도, 매매체결 

류 의 항목을 으  투자 개업자를 평가하고  결과를 으  

투자 개업자  계획을 수립하여  

장내파생상품 의 거래  유사 

주1) 해  위탁 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 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 사의 내  에 

따릅니다 

주2) 각 항목  평가항목 은   또는 당사 내  가이 라인 경에 따라 경  수 있습니다. 

 

5.  합투자 에 한 추가 재 사항        해당사항 없음 

 



 

[ 임] 어풀이 

 어 내  

신탁업자 투자재산을 ㆍ 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. 

합투자 
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유를 하여 모은 자 으  융 투자 상품 에 투자하여 

 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 주는 것을 말합니다. 

펀  
합투자를 수행하는 서 적으  합투자 라 표현 며 통상 펀 라고 

립니다. 대표적으  투자신탁 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. 

투자신탁 합투자업자 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 어 는 펀 를 말합니다. 

수익  
이 펀 에 투자한 투자자 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리 서를 말합니다. 

투자신탁에 가입(매입)한다는 것은 이 수익 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

순자산 펀 의  성과  투자 을 합한 액으 서 으  표시 니다. 

합투자  합투자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(주식, 채  )에 투자하는 펀 입니다. 

주  투자대상 자산 

합투자 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합투자 가 주  투자하는 자산으  명시 어 

있는 자산(주식, 채 , 상품, ELS )을 말하며, 통상 합투자재산의 50%이상을 

투자하는 자산입니다. 

개 형 투자자가 할 시 언제  환매가 가능한 펀 입니다. 

추가형 추가  자  납입이 가능한 펀 를 말합니다. 

종류형 

통상 멀티클래스펀  리 니다. 멀티클래스 펀 란 하나의 펀  안에서 투자자 

(클래스)  서  다른 판매 수  수수  체계를 적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

수  수수 의 차이  클래스  가격은 다르게 산출 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

펀  간주돼 통합 므  자산   평가 은 동일합니다. 

가격 펀 의 가격으 서 매일매일 성과에 따라 경 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 니다. 

수 

투자신탁의   리   비 입니다. 다시 말해 재산을   리해  

대가  고객이 하는 비 입니다. 이는 통상 연율  표시 며, 신탁 수에는 

합투자업자 수, 판매회사 수, 신탁업자 수 이 있습니다. 수율은 상품마다 

다르게 책정 는 것이 일 적입니다. 

선취수수  펀 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하는 비 입니다. 

환매수수  

계약 간 이전 도에 펀 를 환매할 시 일정한 칙  형식으  투자자에게 

일회적으  과하는 수수 입니다. 이는 펀  의 안정성과 펀  환매 시 소 는 

여러 비 을 감안하여 책정 며 과  수수 는 다시 펀  재산에 편입 게 니다. 

설정 
합투자 약에 의거, 신탁업자 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 을 

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, 신 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. 

해  펀 를 소멸시키는 행위 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. 

환매 만 가  전에 맡  돈을 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.  

한 융투자협회 

펀 코  

상장주식의 경  회사명 또는 코 호 6자리를 활 하여 수익자 이 쉽게 공시사항을 

조회, 활 할 수 있는 것처럼 펀  또한 한 융투자협회가 여하는 5자리의 고유 

코 가 존재하며, 펀 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 를 이 하여 펀 의 각종 정 에 

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. 

비 수 

치마크  리 도 하며 펀  성과의 비 를 위해 정해놓은 수입니다. 일 적으  

Active 펀 는  비 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  하며 인덱스 펀 는  비 수 

추종을 목적으  합니다. 

 

 


